
발명따라 삼천리 왕연중

장영실의측우기 72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과정 7 4

건강하게 삽시다 권호근

구강건강과 심장질환의 관련성 7 6

KIPA 게시판 7 9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해설

발명이야기

특허 Q & A

즐거운 퍼즐

•본지는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본지에게재된기사와본회의견해와는다를수도있습니다.

834

9

CONTENTS March 2005 , Vol. 345

Invention &  Patent

KIPA소식 8

특허청소식 10

단신 16

논단 전승철

2004년 개정 디자인보호법 해설 18

제도분석 백성호

기술사용료 30

특허기술평가 활용사례 (주)피에쓰에쓰텍 34

연구보고서 하홍준

출원주체별 특허활동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38

Patent Map 기획시리즈 44

발명칼럼 강충인

분임조 활동을 이끄는 직무발명 58

세계는 지금 유지영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 62

발명만화 김민재

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66

발명아이디어 성공을 찾아서 왕연중

새로운 재료를 찾아라 68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명특허

2005년 3월호 제30권 제3호(통권345호)
발행인/편집인 | 박 광 태

인쇄인 | 이 평 원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35-980)
전 화 | 02)3459-2800(代)

인 쇄 | 2005년 3월 25일
발 행 | 2005년 3월 30일

인쇄처 | 휘문인쇄사 (02)2276-1234

발명3월(pdf)  2005.4.28 5:51 PM  페이지7   NO.3 Acrobat™ PDFWriter



8 Invention & Patent March 2005 M a r c h 2005 Invention & Patent 9

한ㆍ일 지식재산권 교류 세미나 성료

양국기업지식재산권관리 정보제공과 교류

특허기술상품 정부조달시장 공급

한국발명진흥회와조달청2 2일 업무협정체결

우리회와일본발명협회는지난3월3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로즈룸에

서「일본과세계지식재산권동향」에 대한

세미나를공동으로개최했다. 

특허청후원으로진행된이날세미나는

한일양국간지식재산권동향및양국기업

의지식재산권관리에대한정보제공과교

류를위한행사라는점에서의미가남달랐

다. 

우리회민경탁상근부회장, 若林武彦일

본발명협회상무이사, 김원중특허청산업

재산정책국장의환영사에이어吉田豊摩

일본지적재산권보호협회이사장의‘일본

과 세계의지식재산권동향’, 김&장특허

법률사무소백만기변리사의‘한국의지식

재산권동향’, 삼성전자(주) 이용태팀장

의‘한국기업의지식재산권관리’캐논주

식회사大野茂이사의‘일본기업의지식

재산권관리’에대한초청강연이있었다.

모든강의가끝난후, 한양대학교법과대

학의윤선희교수가좌장이되어'기업발

전을위한지식재산전략의바람직한방향,

기술평가, 라이센스, 특허관리비용과효

과, 영업비밀등보안, 출원및등록등권리

화전략’에대해질의응답식으로패널토

론이진행되었다.

특허기술상품

이 3월2 3일

부터조달청의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인‘나라장터’를

통해서도공공조달

시장에공급되고있

다. 

한국발명진흥회와조달청은우수특허

기술상품에대한거래활성화를위해2 2일

오전1 1시 대전지방조달청회의실에서상

호간업무협정을체결했다.

이에따라한국발명진흥회와조달청이

수익자부담방식에의해한국발명진흥회

의바이인벤션에등록되어있는특허상품

을기술성, 상품성, 품질보증성등을종합

적으로심사하여해당상품및관련정보를

조달청국가전자조달서비스인나라장터

( G 2 B )에추천하고, 조달청은한국발명진

흥회가추천한특허상품정보를전자카탈

로그로제작, 나라장터쇼핑몰에등록하여

전자상거래를통한기술집약상품의공공

조달시장판매를지원하게된다.

한국발명진흥회와조달청은또 나라장

터쇼핑몰에내년까지2 , 0 0 0여 품목을우

선등록하여특허상품의판로개척에발판

을 마련한다. 이와함께앞으로도지속적

인 등록품목증대와전문적인마케팅전략

을 수립하여공공

조달시장에특허상

품을 널리 확산·

보급할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특허청과한국발

명진흥회는국내

중소기업이신기술

상품을개발했음에도마케팅능력부족으

로판로를확보하지못해사장되는경우가

많아특허기술상품에대한판로확보를지

원코자지난해부터특허상품전용인터넷

쇼핑몰(바이인벤션)을운영중이다.

이번협정으로국내중소기업에서는특

허기술의적극적인활용과사업화를촉진

할 수 있는계기를마련했으며, 공공기관

에서는국산특허기술이집약된우수상품

을손쉽게구매할수있게됐다.

한국발명진흥회민경탁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가전세계에서손꼽히는특허강

국임에도이를사업화할수있는환경조성

이미비해우수한특허기술과상품이사장

되어왔던것이사실”이라며“이번조달청

과의협약을통해특허상품의공공조달시

장 접근이가능해특허상품의거래확산에

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사진설명: 한국발명진흥회민경탁상근부회장(좌)과조달청민형종
물자정보국장이업무협정을체결하고있다.

KIPA
소식

KIPA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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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식

특허청, WIPO와 함께

지재권 e-러닝 컨텐츠 공동개발

특허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협정(MOU) 체결

특 허청은W I P O와 협력하여지재권

e -러닝컨텐츠를개발하여전 세계

특허청에이를이용토록하겠다고지난3

월3일에밝혔다.

지 식 재 산 파 노 라 마 ( I n t e l l e c t u a l

Property Panorama)라불리는이컨텐츠

는 지식재산권분야에서주요이슈로대두

되고있는특허, 영업비밀, 상표, 의장, 저

작권, 특허정보, 마케팅, 전자상거래등총

1 0개 분야가다루어지며, 금년3월에최초

의시범컨텐츠가국내뿐만아니라전세계

특허청에배포된다고밝혔다.

김종갑특허청장은“지식재산파노라마

는지식재산에대한전세계적인인식과보

호를증진시키는커다란일익을담당할것

이며, 해외시장에서지식재산을수출하거

나라이센스를제공하는한국기업들에게

도매우유용할것이다”라고강조했다.

WIPO 사무총장이드리스박사는“지식

재산파노라마로인하여사회, 문화및경

제발전에필수적인지식재산을발전시키

는데큰 기여를할 것이다”라고강조하고

“이러한쌍방향멀티미디어컨텐츠는한국

및해외의주요대학뿐만아니라, 특히개발

도상국중소기업소유주, 관리자및 주요

인사들이사용하기적합한다목적교육툴

이될것이다”라고덧붙였다.  이드리스박

사는이러한우리나라특허청의노력에감

사를표했다.

지식재산파노라마는기존의지식재산

권 관련교육이법적테두리를크게 벗어

나지못한반면, 이번e -러닝컨텐츠는지

식재산권의법적관점을확장하여, 지식재

산권이사업에어떻게활용되고이익을창

출하는지에대한관계성과해외에서의특

허분쟁을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안

등 을쉽게이해할수 있도록하여기업의

경쟁력과이익을증대시킬수있는중요한

교육자료라할것이다. 

금번e -러닝컨텐츠는, 기존교육방식인

인쇄물또는오프라인교육을탈피하여그

림과글자뿐만아니라소리, 애니메이션그

리고동영상등의형태로표현된멀티미디

어 컨텐츠로제공되며, 교육공학적교수설

계에입각한코스웨어방식으로개발되어

학습효과를극대화시켰다.  한편, 이번공

동개발사업은W I P O로부터디지털컨텐

츠 개발기술을인정받아한국발명진흥회

사이버국제아카데미에서개발을담당하

게되었으며, 개발된컨텐츠는차기2년에

걸쳐WIPO 및우리나라특허청홈페이지

를통해보급·서비스될예정이다.

WIPO : 지적소유권의국제적보호와국제협력을위해1967년설립된국제기구
특허, 국제특허, 상표, 저작권등과관련된법제정등업무관장170개회원국가입, 우리나라는1979년가입

특허청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공동

으로국가의과학기술과지식재산권

분야의발전을위하여지난2월2 8일 정부

대전청사에서업무협력을위한협정서조

인식을가졌다.

그 동안양 기관은심사관과연구원간

의특허연구회공동운영, 지식재산권과I T

관련각종세미나를지속적으로운영하여

왔으며, 특허청에서사용될한영자동번역

시스템을E T R I에서개발하는등단위업무

별로긴밀한업무협조가이루어져왔으나,

금번업무협력협정서조인식은이러한단

위업무별업무협력을기관간의체계적이

고유기적인협력형태로업그레이드함으

로써, 협력의효과를배가시켜보자는데

의의가있다.  

양 기관은금번협정서체결로향후지

식재산권분야, 정보통신기술분야, 국제협

력분야, 지식관리분야등다양한분야에서

긴밀한업무협력을추진하게된다.

금번업무협정서체결의배경에는양기

관의업무형태가서로에게상호보완적이

어서협력에따른창출효과도지대한것이

라는예상에따른것이다.

즉, 특허청이보유한1억 1천만건이상

의특허정보와다양한최신특허동향분석

자료등을E T R I에서이용한다면, 연구계

획단계부터선행특허정보를활용함으로

써중복투자를미연에방지하는등연구의

효율성을향상시킬수 있을뿐만아니라,

E T R I의 국내최고IT 기술인력의기술자

문과세계적인첨단기술정보등을특허청

이활용할경우, 특허심사의품질향상에도

크게기여할것이라는이유때문이다.

올해특허청과E T R I가 공동추진할협

력과제로서특허청심사관들의최신I T기

술의습득과ETRI 연구원의지식재산권에

대한이해의폭 확대및 특허정보의활용

증진을위해IP(Intellectual Property)·

IT(Information Technology) 아카데미와

같은공동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

며, 양기관에서자체보유하고있는지식

관리시스템( K M S )을 상호연동함으로써

특허청은E T R I의 다양한IT 기술정보를,

E T R I는특허청의지식재산권정보를활용

토록한다는방안과,  특허청이보유하고

있는특허검색시스템을E T R I에지원함으

로써연구원들이온라인으로선행특허기

술을연구실에서직접검색할수 있도록

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다.

특허청
소식

특허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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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획득을위한절차를효율화하기위한조약으로하나의국제출원을통해지정한국가마다출원된

것으로간주하는국제특허출원제도(회원국수: 2005.2월현재126 개국)
-  PCT 최소문헌(PCT Minimum documentation) : 국제특허를심사하는국제조사기관이필수적으로검색해야하는기술문헌으로서, ①미국, 영국, 일본, 독일,     

용어설명 프랑스, 러시아및스위스의특허문헌, ②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된여타국가의특허문헌및③기술분야별로가장권위있는2 3 0여개저널등으로구성

-  국제기관회의(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uthorities): 국제특허출원( P C T출원)을심사하는권한을가진특허청을국제기관이라부르고, 이권한을가진한국을포함
한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카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총1 2개국으로국제기관회의가구성되며주로국제출원관련규정, 심사기

준등을논의하고, 총회이전에관련현안에대해자문하는실질적인의사결정기구

국내·외특허행정이2 4시간3 6 5일 실시

간온라인서비스되고, 정부부처최초로

심사관의재택근무도실시된다.

이를위하여특허청은지난3월4일오후이

희범산업자원부장관과각계인사등2 0 0여명

이참석한가운데정부대전청사대회의실에서

최첨단특허행정정보시스템(일명특허넷Ⅱ)개

통식을거행했다.

특허넷Ⅱ개통으로민원인은오후8시까지

만가능했던각종온라인민원을평일에는2 4시

간 서비스받을수 있게되었으며, 7월부터는

공휴일에도서비스되고1 1월부터는2 4시간

3 6 5일어디서나각종민원을온라인서비스받

을수있게된다.

또한정부부처최초의원격지근무시스템을

도입하여6 0여명의심사관이3월부터재택근

무를시작했도내년부터는본격시행되어공직

사회에신선한충격을던질것으로보인다. 이

와 더불어민원인은세계 최초로국제특허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출원도온라

인을통해서할수있게되어국내뿐만아니라

국제출원서비스도안방에서받을수 있게된

다.  세계최첨단특허넷Ⅱ시스템의개통으로

민원및행정비용절감효과가연간4 , 1 5 0억원

에이르고, 재택심사실시로우수심사관유치

효과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허심사기간, 세계최고 수준으로 단축키로

특허심사기간2 0 0 6년 말까지1 0개월로단축

한국특허,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특허를국제특허심사필수자료로인정

특허행정이 24시단 365일 온라인 서비스된다

최첨단특허행정정보시스템개통식거행

특 허심사기간을현재 2 1개월에서

2 0 0 6년말까지1 0개월로단축하기

위해, 올해특허심사인력1 7 0명( 5급)과심

사보조인력등 총2 4 8명을증원하고심사

능력증대를위하여선행기술조사아웃소

싱추진, 행정보조인력의심사업무전환배

치및 지능형전산시스템구축등자구노력

을강화하였다. 

신기술특허심사의전문성강화를위하

여 환경화학심사담당관, 전자상거래심사

담당관을신설하였고, 특허심판기간2 0 0 6

년 말까지6개월로단축계획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심판관8명을지난2월중충원하여심판

인력을보강하고, 향후심판증가추세를고

려하여추가증원을추진할전망이다. 

다른 나라가국제특허를심사할때는반드시한

국의특허를조사해야한다.

특허청에따르면지난2월21일부터25일까지5일

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 I P O )에서열린특허협력조

약 국 제 기 관 회 의 (PCT Meeting of International

A u t h o r i t i e s )에서한국특허를국제특허심사시의무적

으로 조사해야하는‘국제특허출원최소문헌( P C T

Minimum Documentation)’에 포함하기로합의하였다.

국제기관회의는특허협력조약에가입한1 2 6개국

중 미국, 일본, 한국, 유럽특허청등 국제특허에대한

심사권한이있는1 2개의지재권열강만으로구성된

회의로국제출원관련법제와심사기준등을자문하

는 실질적인의사결정기구다. 앞으로특허협력조약

총회의승인을남겨두고있으나국제기관회의의자문

을 거친의제는총회에서이견없이승인되어왔으므

로 오는9월 총회에서통과될것이확실시된다.

‘국제특허출원최소문헌’이란국제특허를심사함

에 있어반드시조사해야하는기존특허의범위를정

해 놓은것을말한다. 현재미국, 일본등 선진국의특

허,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및 스페인어로된 특허등

이 여기에포함되어있는데이번합의로한국특허도

그 반열에오르게된것이다.

최근우리나라기업은여러분야에서세계적기술

수준의특허출원을하고있다. PDP, 휴대폰, 반도체

등으로대표되는IT분야, 줄기세포를이용한복제기술

로 대표되는생명공학분야등에서선도적인기술력을

확보하게되었다.   특허청관계자는“외국특허청에

서 한국특허에대한조사없이는특허여부에대한올

바른판단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국제적인식이형

성되었으며, 이번우리특허청의제안에대해서모든

선진국들의전폭적인지지가있었던것도우리기술

과 특허에대한국제적평가가높아진때문”으로설명

하였다.

국제기관회의에서결정된이번안건이금년9월총

회를통과하면, 한국특허문헌은각 국제기관에보급

되어심사시의무적으로사용되게된다. 그 결과, 우리

나라에서특허가난 기술과동일한특허가국제특허

로 출원되는경우에는이들국제기관에의하여반드

시 걸러지게됨으로써, 우리나라의특허권이해외에

서 더욱효과적으로보호받을수있게된다.

특허청은이번결정을계기로, 특허심사기간단축

노력과함께심사품질도선진국수준으로높이기위

한 대책을더욱강도높게추진해나갈계획이다. 정부

는 2 0 0 6년까지특허심사기간을독일수준인1 0개월

로 단축시키고, 심사품질도미국과EU 수준으로높인

다는목표를정한바 있으며, 이를위해심사관200명

특별채용절차를시작할예정이다.

특허청
소식

특허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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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명의의

상표출원이최근들어큰 폭으로늘

어나고있어, 지자체의상표에대한관심

이점차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한해동안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

업 포함) 명의로출원된상표가2 0 0 3년

1 , 1 2 4건에비해61.2% 증가한1 , 8 1 2건으

로집계됐다.

지역별로는경기도가2 6 3건으로가장

많았으며, 그뒤를이어충청남도2 4 9건,

충청북도2 3 7건, 전라북도2 1 3건, 전라남

도2 0 9건, 강원도1 6 3건 순등으로나타났

다.  

분야별로는과자·식품·음료분야가

6 3 8건( 3 5 . 2 % )으로가장많이출원되었고,

서비스업3 3 7건(18.6%), 가구·주방용품

분야1 4 9건(8.2%), 섬유·섬유제품·의

류분야1 4 8건(8.2%), 화학품·약제·화

장품분야8 7건( 4 . 8 % )순 등으로출원되었

다.

이처럼지자체명의의상표출원이급증

하고있는것은지방화시대가점차정착

됨에따라각지방자치단체가지역을대표

하는상표를앞세워지역홍보, 주민의이

익도모및재정수입확보등의다양한목적

을위해지역특산물의고유상표화에많은

관심을기울이고있기때문으로풀이됐다.

또한, 특허청이지난2 0 0 2년말부터추

진하고있는지자체를대상으로한 상표

권리화지원교육효과도크게작용하고있

는것으로보여진다.

특허청은이와같이각지자체의지역경

제활성화및지역특산품의제품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한노력을제도적으로뒷받침

하기위하여지리적표시(품질, 명성등을

가진지역특산품의지리적명칭)를상표로

출원할 수 있도록지난해말 상표법을개

정한바있으며, 오는7월부터본격적으로

시행됨에따라, 지역특산품의상표등록이

보다용이해지게되어향후지자체차원의

상표출원이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허청,「여성발명활성화 종합대책」마련

여성잠재인력활용등 여성발명창출에 역량결집키로

지자체, 상표에 대한 관심 증대

지난해지자체의상표출원급증

특허청은지난2월2일, 21세기지식기

반사회에적합한창의적인여성발명

가육성및지원을통해국가기술혁신을촉

진하고여성의발명분야진출을적극유

도·지원하는선순환사회구조를구축하

기위하여작년1 2월여성발명실무대책반

을구성, 그동안수차례논의를거쳐여성

발명가육성및 지원을위한‘여성발명활

성화종합대책’을마련하였다. 

동대책에따르면, 지역여성발명교실설

치를통해노동시장외부에있는여성잠재

인력을발명가로집중육성·지원하고여

대생의발명잠재력을확충하기위하여여

성발명가와여대생간의맨토링제도입, 여

대생발명캠프운영, 지재권강좌를개설하

고 우수여성발명이권리화및 사업화로

연계·성공할수있도록무료변리상담및

여성발명사업화지원을확대강화키로하

였다. 

또한중장기적으로여성발명품홍보프

로그램개설, 여성발명품유통판매장운

영, 여성 발명품우수벤더인증제도도입

등도적극검토해나가는한편 각종지재

권토론회및설명회개최, 언론매체및행

사를활용한홍보강화, 시민단체및 유관

기관등과긴밀한협조를통해여성발명생

활화운동을전개해나가기로하였다.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0 3

년)은4 8 . 9 %로선진국에비하여크게저조

한실정이며, 특히인구증가율저하로고령

화사회가진전되면서노동력이부족한상

황에서 여성특유의섬세함, 유연성, 풍부

한 감성 등

여성의 강

점과 잠재

력을 적극

개발하여

우수 발명

가 로 육

성·활용

함으로써

국 가기술

혁신 및 여

성인력활용을극대화하고, 나아가여성발

명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동대책을마련

하였다. 
제공 특허청

※ 주요내용

창의적 여성발명가 육성 및 활용 촉진

우수 여성발명 출원 및 사업화 지원

여성발명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장기 여성발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지방화 시대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상표를 앞세워 다양한 목적을 위해

지역특산물의 고유 상표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발•특2005. 3

특허청
소식

특허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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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청구인

특허의방어

지체된심사

기재불비

정의

지연(지체)효과

국내절차의지연(지체)

갱신요구

국제예비심사요구

권리의 수반성
어떠한권리가이전되면그권리에기초해서파생하는
다른권리도함께이전되고그권리가다른권리의목적
이되면그파생권리도함께다른권리의목적이되는것
을말한다.

후속(종속) 발명자
어떤특허와관련된후속된다른발명을한 사람

종속특허

미생물기탁

(특허)대가의공탁

d e f e n d a n t

defendant, appelle,
d e m a n d e e

defense of the patent

deferred examination

deficiency in the
d e s c r i p t i o n / i m p r o p e r
d e s c r i p t i o n

d e f i n i t i o n

delaying effect

delaying of national
p r o c e d u r e

deman for renewal

demand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dependence of right

dependent inventor

dependent patent

deposit of
m i c r o o r g a n i s m s

deposit of remuneration

지식재산권용어해설

D

1 6 Invention & Patent March 2005 

단신

격주간「어린이 과학동아」에 지난 2월부터연

재되고 있는 발명만화「구리구리 발명왕」이 회

를 거듭하면서 그 인기가크게 상승, 전국 초·중

학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만화가김민재 씨의 글과 그림에 한국발명진흥

회 왕연중팀장이 감수와해설을 하고 있는 이 만

화는 올 칼라 8쪽으로, 주요 내용은 미래시대의

발명학교에서 일어날 에피소드를 통해 학생들에

게 발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있다.

현재 만화신문「데일리줌 - ‘노가리별곡’」과

「풀빵닷컴 - ‘상상오류’」에서 옆집작가로 활동

중인 김씨는 우리회 회지「발명특허」와 한국여

성발명협회 회지「발명하는 사람들」등 다수의

신문잡지에 발명만화를 연재, 우리나라 발명만

화시대를 열고 있다. 

2 0 0 4년 특허청이발간한「만화로본 발명·특

허 이야기」만화를 그린 바 있는 만화가 김씨는

금년 5월 중 예림당에서 발명 만화 도서 초등과

학 학습만화「W hy ?시리즈 발명 발견」을 선보

일 계획이다.

‘어린이과학동아’
2월부터격주올 칼라8쪽으로

March 2005 Invention & Patent 1 7

학생 발명만화 인기리 연재

발명3월(pdf)  2005.4.28 5:51 PM  페이지16   NO.3 Acrobat™ PDFWriter



2 0 0 4년 개정 디자인보호법 해설논단

I. 들어가는말

특허청에서는「의장법현대화추진관련의장법

령 개정」을목표로2 0 0 2년1 0월의장제도현대화

추진팀을발족한이래, 그동안의장법현대화를

위하여다음과같은디자인의보호범위확대방안

및우리디자인보호법제의발전방향을지속적으

로연구•검토하였다. 

•‘의장’용어의‘디자인’으로의변경

•글자체디자인( T y p e f a c e s )의보호

•아이콘및GUI 등화상디자인의보호

•디자인무심사제도의전면채택을포함한

디자인보호법제의발전방향

•「디자인의국제등록에관한헤이그협정의

제네바법」가입

지난 2004. 12. 31 공포된디자인보호법은이러

한정책과제중‘의장’용어의‘디자인’으로의변

경 및 글자체디자인( T y p e f a c e s )의 보호를주요

내용으로하고있으며, 2005. 7. 1. 시행될예정이

다.

한편, 앞의정책과제중화상디자인은의장심사

기준을개정(2003. 7. 1.)하여현재보호가이루어

지고있으며, 현재의보호현황및기타후속연구

에 대한검토는이글 마지막에서살펴보고자한

다. 또한, 디자인무심사제도의전면채택문제나

제네바법가입문제는우리청에서우리업계의현

실및주요국들의동향을면밀히검토하여정책적

인 결정을내려야하는문제로서향후보다심층

적인연구·검토가필요한중기적인정책과제라

고판단된다. 

우리청의「의장법현대화추진관련의장법령

개정」을위한그동안의추진경과및연구내용은

다음과같다.

•2002.  8.  산업계, 학계등을대상으로의장

용어변경에대한설문조사

•2002.  9.  의장제도개선을위한간담회개최

•2002. 10.  의장법개정기본계획수립및의장

법개정TASK FORCE 구성1 )

•2002. 12. 「그래픽심볼등물품성을결한디

자인의보호방안」완료

「무심사주의도입의성과및발전방향」완료

•2003.  2.  의장법현대화를위한의장법령

개정방안수립

•2003.  5.  의장법개정안확정

•2003.  6. 「화상디자인의보호범위및유사성

판단기준등에관한연구」,

「한글활자꼴보호범위와유사성판단기준등

에관한연구」완료

•2003.  7.  화상디자인및문자관련의장심사

기준개정(2003. 7. 1.)

•2003.  8.  의장법개정안입법예고(디자인및

디자인법) 

•2003. 12. 「의장의국제등록에관한헤이그

협정의제네바법가입을위한검토」완료

•2004.  1.  의장법개정안법제처심사및차관

회의통과

•2004.  6.  의장법개정안국회제출

•2004.  7. 「글자체및화상디자인의침해의

태양과법적구제에관한연구」완료

•2004. 12. 「글자체디자인의출원요건및분류

체계와심사참증자료의체계화에관한연구」, 

「한국디자인보호법제의발전방향연구」완료

•2004. 12. 31. 디자인보호법공포

(2005. 7. 1. 시행)

이하에서는개정된디자인보호법의주요내용

을 중심으로그 개정조문을구체적으로검토해

보고자한다. 

Ⅱ. 개정디자인보호법의주요내용

1. 「의장」에서「디자인」으로의용어변경

(1) 개정내용

현행의장법전조문에걸쳐「의장」이라는용어

를「디자인」으로변경하고, 법률의명칭은『디자

인보호법』으로하였다.

(2) 개정필요성

의장이란용어는일본의장법( 1 8 8 8년)에서비

롯되어우리나라의경우구한말에공포된한국의

장령( 1 9 0 8년)에서부터사용되어왔으나, 그동안

이 용어만으로는그보호대상을인식하는데어려

움이있었으며의장법의기본개념인「의장」이라

는용어가일반국민들은물론관련업계종사자들

에게도친숙하지않은실정이었다.

이에따라의장법상「의장」이라는용어를일반

국민에게친숙한「디자인」으로변경함으로써디

자인의창작의욕을고취하고디자인권의보호를

강화하고자이번개정법률에서「의장」을「디자

인」으로변경하였다. 

(3) 참고

가. ‘의장’용어의‘디자인’으로의변경관련

우리청에서의장다출원기업, 디자인전문회

사, 변리사, 심사관등을대상으로‘의장’용어변

경등에관하여실시한설문조사(2002. 7. 15 ~ 8.

15) 결과를보면, 응답자의8 0 . 2 %가「의장」용어

변경에대하여찬성하였으며, 의장을대체할용어

로는“산업디자인”과“디자인”을선호하였다.

한편현재우리나라에서강학상디자인은크게

제품(산업)디자인·시각디자인·환경디자인으

로대별되고있으며, 특허청에제품(산업)디자인

이외에도시각디자인·환경디자인에해당되는

전 승 철
행정사무관

특허청심사기준과

2) 산업시대에만들어진‘산업디자인’이라는용어는시대적으로도적합하지않으며, 현재디자인업계에서는산업디자인이라는용어보다는‘디자인’이라는
포괄적인용어를사용하고있고,「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도최근「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그명칭을변경하였으며, 대학의기존산업디자인과도IT와결
부되면서점차정보디자인과•멀티미디어디자인과등으로분화되는상황이다. 이는디지털매체가사회변화를이끄는디지털시대를맞아디자인분야의
변화가가속화되고있으며이에따라전통적인디자인분야들간의경계가모호해지는현상(blurring boundaries)이일반화되었기때문이다.

3) 한편한자문화권국가중우리나라만외래어를사용하는것에대해서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을수있으나, ‘디자인’이라는용어는인터넷, 컴퓨터
등과같이이미국어화된용어로볼수있다. 또한현재법률의명칭에외래어를사용하고있는경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디자인진흥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이있다.1)우종균심사기준과장, 조국현, 문삼섭, 김영일, 이주열, 전승철

1 8 Invention & Patent March 2005 M a r c h 2005 Invention & Patent 1 9

2000. 12. 제4 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2001. 11. 특허청 전입(심사기준과)
2002. 5. ~ 디자인정책업무 담당

(디자인법령개정, 국제협력업무 등)
2004. 12. 현재 디자인보호법개정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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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다음과같다.  

2. 글자체의보호및 효력의제한

(제2조제1호•제44조제2항)

(2) 개정내용

디자인보호법제2조제1호에서는디자인의정

의규정에글자체를포함시켜물품으로의제(擬

制)함으로써보통의디자인과동일하게보호하도

록하고, 제2조제1의2호에서는글자체에관한정

의규정을신설하였다.8 )

2 0 0 4년 개정 디자인보호법 해설

다수물품이출원되고있음에비추어‘산업디자

인’보다‘디자인’이라는용어가더적합한것으

로판단되었다.2 ) 3 )

나. 디자인보호법의제명관련

의장법의명칭변경시검토된디자인법·디자

인보호법4 )·디자인권법5 ) 중, 「디자인법」이대안

중가장쉽게호칭될수있고, 외국의다수입법례

는대부분Design Law이며, 보호의대상만을직

접표기하는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등타

산재권법과도조화가가능하다는점에서가장적

절하였으나, 산업디자인진흥법등법률의제명에

산업디자인을포함하는타법률과의관계를고려

할때법률의명칭이애매모호한면이있으며, ‘디

자인’에 관한일반법으로인식될우려가있어디

자인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는관계부처의

우려가제기되기도하였다. 

따라서의장용어변경에관한관계부처협의

결과를고려하면서의장법의목적이디자인을보

호하는법률이라는법의성격을명확히나타낼수

있다는점에서「의장법」의명칭이「디자인보호

법」으로결정되었다.6 )

참고로외국디자인법의명칭및보호대상을살

논단

4) 대한민국법령집에의하면현재‘보호’를법률의명칭에포함하고있는것은문화재보호법등125개법률이있으며, 이중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및부정경
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디자인보호법과유사하게개인의지적창작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라는공통점을가진다.

한편외국의입법례에도오스트리아및스위스등과같이산업재산권관련법률의명칭에‘보호’를 포함하고있는사례가있다.  ex) 「Trademark Protection
Law」,「Federal Law on the Protection of Designs」

5) 의장법을디자인권법으로명칭을변경하는경우보호의대상만을직접표기하는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등타산재권법과균형이맞지않으며, 대한
민국법령집에의하면현재‘권리’라는의미를직접포함하고있는법률의명칭은「저작권법」이유일하다.

6) 그러나법명을「디자인보호법」으로개정하는경우
1) 현행의장법의구성이디자인과관련된산업재산권의창설에관한절차•창설된권리에관한내용이대부분이고권리의침해에관한보호규정은일부
(제62조)에지나지않으므로, 법률의내용과명칭이일치하지않는다는문제점

2) 산업재산권의기본법이라할특허법과개정법안의편제가각권리창설의절차•보호및구제방법등으로, 양법률의근본구성이거의동일한형태를
취하고있으므로, 특허법등여타산업재산권을규정하는법률과제명의기준이맞지않는문제점등은여전히남게된다.

7) 국회심의과정에서제44조제2항각호를다음과같이수정하는것이더타당하다는의견이제시되기도하였다.
1. 타자•조판또는인쇄등의통상적인과정에서의글자체사용
2. 제1호의규정에따른글자체의사용으로생산된결과물

8) 이러한글자체의정의규정은『글자체의보호및그국제기탁에관한빈협정』제2조(정의) 등을참고로한것이다.

국 가 법률의명칭 보호대상

영국
1.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Design
2. TheRegistered Designs Act 1988

미국
United States Code Title 35 - Patents

Design
(Patent Laws)

프랑스 Loi sur les Dessins et Models Dessins et Models

독일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Gewerblich es Muster

an Mustern und Modellen oder Modell

호주 Designs Act 2003 Design

스위스 Loi federale sur la protection des designs Design

유럽연합(EU) Council Regulation on Community designs Design

오스트리아 Bundesgesetz uber den Schutz von Mustern Mustern

베네룩스3국 The Uniform Benelux Design Law Design

일본 의장법
의장

(Design으로번역)

중국•대만 전리법
외관설계

(Design으로번역)

북한 공업도안법
공업도안

(Design으로번역)

의장법

第2條(定義) 이法에서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다음과같다. 

1. “意匠”이라 함은 물품(물품의부분을포함한

다. 이하제12조를제외하고같다)의形狀•模樣

•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써 視覺을

통하여美感을일으키게하는것을말한다.

第44條(意匠權의效力이미치지아니하는범위) 

<신 설>

디자인보호법

第2條(定義) -------------------------.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부분(제1 2조

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위하여 공통적인특징을 가진

형태로만들어진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第44條(디자인권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는

범위) 

① (현행과같음)

②글자체가디자인권으로설정등록된경우

그 디자인권의효력은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미치지아니한다. 

1. 타자•조판또는인쇄등의통상적인과정에서

글자체를사용하는경우

2. 제1호의 규정에따른 글자체의사용으로생산

된 결과물인경우

(1) 개정조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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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디자인보호법시행에따라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반영되어야할글자체디자인의출원

형식, 글자체디자인의출원요건, 글자체디자인

의 등록을위한글자수, 글자체디자인의분류체

계 등에관하여는다른글을통하여검토해보기

로한다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제5조제2항)

(1) 개정조문

(2) 개정내용

현행의장법제5조제2항에서는디자인의등록

요건중창작성판단의기초가되는자료를국내에

서널리알려진형상·모양·색채등으로국한하

였으나디자인보호법에서는국내또는국외에서

공지된디자인등으로확대하여창작성이낮은디

자인은등록될수없도록하였다.1 5 )

2 0 0 4년 개정 디자인보호법 해설

한편디자인보호법제4 4조제2항에서는디자인

권의일반적인효력범위인생산·사용·양도·

대여또는수입등의행위중출판·인쇄등일반

사용자에게미치는영향이큰글자체의「사용」및

글자체의사용으로생산된「결과물」에9 ) 대해서는

디자인권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도록하였다. 

(3) 개정필요성

그동안글자체디자인개발시글자체개발자는

견본원도(見本原圖)의제작·평가·수정·인자

실험(印字實驗) 등에많은노력과자본을투입하

고있으나, 개발된글자체를보호해줄수있는제

도적장치가없어경쟁업체의도용및모방으로부

터 무방비상태에놓이게됨으로써, 글자체창작

자로하여금읽기쉽고미려한글자체의개발의욕

을상실케하고있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개발시많은노력과자본

이투입된글자체를디자인보호법에서보호하여

창의적인글자체개발을촉진하고자이번디자인

법을개정하였다.1 0 ) 1 1 )

(4) 참 고

글자체보호와관련한주요외국의입법례를살

펴보면다음과같다. 

논단

9) 대부분의외국Design Law는글자체를물품으로의제하여보호하면서효력제한규정이나침해에대한구제수단을달리규정하는경우가없으며, 의장법상
의실시행위에도부합되지는아니하나, 글자체의보호가가져올수있는충격을완화할수있다는점에서관계부처의의견을수용하기로하고영국CDPA
§54 및빈협정§8의효력제한규정을참고하여제44조제2항을신설하였다. 한편, 관계부처에서글자체에대한보호를부여하지않는외국의경우에는그
국민의글자체에대한보호를제한하는‘상호주의’를규정하여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기도하였으나, 파리협약의규정상상호주의의예외를인정하는규
정이없으므로상호주의를규정하는것은파리협약및WTO TRIPs 위반이라는외교통상부의의견회신에따라수용을거절하였다.

10) 글자체보호의필요성및범위, 우리나라글자체보호법제의현황및주요외국의입법례등에관하여는, 전승철,“글자꼴의의장법적보호방안”, 지식재산
21(통권81호), 2003. 11. 참조

11) 한편문화관광부가「글자체의법적보호에관한연구」(2001. 12.)의수행과정에서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다음과같은응답들이제시되었으며, 법적보호
방법으로저작권적인보호방식보다는특허권적인보호방식을선호하였다.

- 글자꼴이법적으로보호될필요가있다(88.8%)                                     - 법으로보호하는경우등록이필요하다65.0% (디자인계68.0%)
- 등록하기위하여는심사가필요하다89.7% (디자인계91.3%)              - 심사시창작성48.1%, 신규성25.1% 등을심사할필요가있다

12) 독일의경우2004년독일디자인법의개정으로디자인물품의정의에타이프페이스가포함됨으로써지금까지존속하던『타이프페이스보호에관한특별
법』은폐지되었으며, 2003. 12. 현재총1,253 sets의타이프페이스디자인의권리가존속하고있다.

13) 인터넷의발달에따라디자인이간행물(카탈로그) 공지에못지않게인터넷쇼핑몰등사이버상에서공지되는경우가많아인터넷에서공지된디자인도신
규성을상실토록하였다. 한편, 특허법§29①3이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으로규정한것은, 그분야의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실시할
수 있을정도의수준을요구하기때문에“정부, 국•공립학교, 연구기관등”이운영하는매체에의한공지로한정한것이나, 의장의공지형태는전기통신
회선의종류를막론하고시각적으로인정되기만하면그외관자체만으로충분히공지된것으로인정할수있기때문에그공지주체에대한제한을둘필
요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다.

14)  국내에서널리알려진형상•모양•색채또는이들의결합에서용이하게창작되는디자인뿐만이아니라, 국내또는국외에서공지된디자인에의하여용
이하게창작될수있는디자인도등록거절하여창작성의수준을높이고디자인권의실효성을제고시킴으로써디자인법의목적에충실하고자하였다. 이
는1990년의장법개정에서완화된창작성요건을, 발전된국내의디자인수준을감안하여다시강화한것이다.

국 가 디자인일반의보호 글자체보호 보호시작

미국 특허법/저작권법 특허법 1842년

EU 디자인보호지침및 규정 디자인보호지침및 규정 2003년

영국 저작권•디자인•특허법
등록디자인법/ 

저작권•디자인•특허법
1949년

독일 디자인법/저작권법 타이프페이스법 /디자인법 1981년

프랑스 디자인법/저작권법 디자인법/저작권법 1985년

일본 의장법 보호법 -

한국 의장법/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2005년

12)

의장법

第5條(意匠登錄의요건) ①工業상이용할수 있는
意匠으로서다음各號의1에 해당하는것을제외
하고는그 意匠에대하여意匠登錄을받을수 있
다 .
1. (생 략)
2. 意匠登錄出願전에國內또는國外에서頒布된
刊行物에게재된意匠

3. (생 략)

②意匠登錄出願전에그 意匠이속하는分野에서
통상의知識을가진 者가 國內에서널리 알려진
形狀•模樣•色彩또는이들의結合에의하여용
이하게 創作할 수 있는 의장(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의장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登錄을받을 수 없다.

③ (생 략)

디자인보호법

第5條(디자인등록의요건) ①-----------------디자인
----------------------------------------------디자인------
디자인등록-----------.

1. (용어변경)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
된 간행물에게재되었거나전기통신회선을통하
여 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 디자인

3. (용어변경)

②디자인등록출원- - - - - -디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결합에의하거나
국내에서널리 알려진- - - - - - - - - - -디자인- - - - - - - - -
- - - - - - - - - - - -디자인- - - - - - - - - - - - - -디자인등록- - - - - - - -
------.

③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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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내용

개정법률은출원인의부주의등으로인하여단

독디자인등록출원하여야할 것을유사디자인등

록출원으로하거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디

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잘못표기한경우, 양자간

상호출원형식을변경하는보정절차만으로그흠

결이치유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하였다. 

이를위하여현행의장법제1 8조제1항의내용

을디자인보호법제1 8조제1항(보정의범위) 및제

4항(보정기간)으로나누어규정하고, 현행의장

법제2 0조및제2 0조의2의규정을삭제하고디자

인보호법제1 8조제2항및제3항으로편입하였으

며, 현행의장법제1 8조제2항의내용을디자인보

호법제1 8조제5항에서규정하였다. 

(3) 개정필요성

종전의장법(2001. 2. 3. 이전법)에서는변경되

는출원에새로운출원번호가부여되고, 증명서류

등이새롭게제출되어야하는등 복잡한절차로

인하여출원인과특허청모두에게부담을주었으

나,  2001. 2. 3. 의장법개정으로출원의변경을보

정의개념속에포함하여사실상중간서류형태로

취급함으로써하나의출원번호로관리하면서흠

결이있을경우사후적으로보완하도록처리하여

왔다. 

그러나효과와절차면에서불필요한출원변경

에관한조문(제2 0조, 제2 0조의2 )이그대로남아

있어이번디자인법개정시출원변경에관한조항

을삭제하고그내용을제1 8조(출원의보정)에흡

수하였다.1 6 )

5. 출원공개제도의개선(제23조의2제1항)

(1) 개정조문

2 0 0 4년 개정 디자인보호법 해설

(3) 개정필요성

디자인등록요건으로서창작성을강화한것은

현행법규정이요구하는창작성의수준이낮기때

문에이미공지된디자인의특정구성요소의단순

한치환, 복수공지디자인의조합, 공지된디자인

의구성요소들의배치를변경하는등의방법으로

창작성수준이낮은디자인이다수출원·등록되

어 디자인권분쟁발생등과같은폐해가있고그

만큼권리의실효성도저하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 창작성이부족한디자인에대해서는

등록을차단하고, 창작성이높은디자인만을보호

함으로써보다높은수준의디자인창작을유도하

여국내·외디자인시장에서의경쟁우위를확보

하고자이번디자인법을개정하였다. 

4. 출원변경제도를보정개념에흡수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논단

15) 1998년 개정된일본의장법은제3조(의장등록의요건) 제2항을“의장등록출원전에그의장이속하는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일본국내또는
외국에서공연히알려진형상•모양•색채또는이들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의장을창작할수있을때에는그의장(전항각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
한다)에대하여는전항의규정에불구하고의장등록을받을수없다”라고개정한바있다. 이는종전의“국내에서널리알려진형상등”을“일본국내또는
외국에서공연히알려진형상등”으로개정한것으로, 우리개정디자인보호법상의창작성과관련한등록요건보다더높은수준이다.

16) 그러나국회심의과정에서, 현행의장법제1 8조의출원의보정과제2 0조및제2 0조2 출원의변경은이미행한출원에대한수정을한다는점에서는유사한점이있다
고볼수있으나, 양제도는서로다른취지와내용으로시작되었고현재에도그성격에차이가있는점을감안할때, 각각의허용기간은동일하게규정하더라도별도의
조항을하나로묶어동일한제도(보정)로다루는것은적절치않다는의견이제시되기도하였다. 

의장법

第1 8條(出願의補正과要旨變更) ①意匠登錄出願人

은최초의意匠登錄出願의요지를變更하지아니

하는범위안에서제2 8조의규정에의한의장등록

결정및 제2 6조의규정에의한의장등록거절결정

의1에해당하는결정(이하“의장등록여부결정”이

라한다)의통지서가송달되기전까지意匠登錄出

願書의기재사항•意匠登錄出願書에첨부한圖面

및圖面의기재사항을補正할수있다. 다만, 의장

등록거절결정에대한審判을請求하는경우에는

그審判請求日부터3 0日이내에補正할수있다.

②第1項의規定에의한補正이 최초의意匠登錄出

願書의기재사항•意匠登錄出願書에첨부한圖面및

圖面의기재사항의요지를變更하는것으로意匠權

의 設定登錄이있은후에인정된때에는그 意匠登錄

出願은그 補正書를제출한때에意匠登錄出願한것

으로본다.

第2 0條(出願의變更)  <삭 제>

디자인보호법

제1 8조(출원의보정과요지변경) ①디자인등록출원

인은 최초의디자인등록출원의요지를변경하지아

니하는범위안에서디자인등록출원서의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첨부한도면, 도면의기재사항

및사진이나견본을보정할수 있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단독

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변경하는보정을할 수 있

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인은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디

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디자

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변경하는보정을할수 있다.

④디자인등록출원인은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

의한 보정을제2 8조의규정에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 6조의 규정에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결정(이하“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

다)의통지서가송달되기전까지할 수있다. 다만, 디

자인등록거절결정에대한심판을청구하는경우에는

그심판청구일부터3 0일이내에보정할수있다.

의장법

第2 0條의2 (意匠無審査登錄出願등의變更)

<삭 제>

디자인보호법

⑤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른보정이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요지를변경하는것으로디자인권

의 설정등록이있은후에인정된때에는그 디자인등

록출원은그 보정서를제출한때에디자인등록출원을

한것으로본다.

(1) 개정조문

의장법

第2 3條의2 (出願公開) ①意匠審査登錄出願人은産業資

源部令이정하는바에 따라 자기의意匠登錄出願에

대한公開를申請할수있다. <단서신설>

디자인보호법

第2 3條의2 (出願公開) ①디자인등록출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자인등록출원- - - - - - - - - - - -

------------.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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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함으로써, 유행성이짧은일부디자인물품

의조기권리화를위해도입된디자인무심사등록

제도의제도적한계인부실권리의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것이이번디자인법개정의취지이

다.

7. 비밀디자인의디자인권의권리행사제한

(제62조제2항 신설)

(1) 개정조문

(2) 개정내용

출원시출원인의신청에의하여비밀디자인으

로관리되는디자인등록출원은등록후최대3년

까지비밀의상태를유지할수있는바, 그기간동

안비밀디자인의실체적내용(도면)을알지못하

는제3자가그비밀디자인과동일또는유사한디

자인을실시하는경우, 이에대해디자인권을행

사하기위해서는특허청장이증명한서면을제시

하도록규정하였다. 

2 0 0 4년 개정 디자인보호법 해설

(2) 개정내용

그동안의장심사등록출원인만자기의의장등

록출원에대한공개신청을할 수있도록하던것

을, 심사·무심사대상출원여부를불문하고모두

출원공개를신청할수있도록하였다. 

(3) 개정필요성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대해서만출원공개신청

을할수있고그공개된출원이등록된후에는보

상금을청구할수 있도록규정한현행조항을, 디

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경우에도적용함으로써,

출원공개에따른법적효과에형평성을유지시키

기위하여이번디자인법을개정하였다. 

이는Web 공보의발행으로공개신청후2 0일

정도로신속한출원공개가가능해졌기때문에무

심사등록출원의경우에도출원공개의실익이있

기때문이다.

6.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개선(제2 6조제3항신설)

(2) 개정내용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대하여정보제공이

있는때에는그 제공된정보및 증거에근거하여

디자인등록요건의전부(신규성, 창작성, 선원주

의 등)를심사하여등록여부결정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정필요성

현행의장법은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대하

여제3자로부터신규성상실등의정보제공이있

는 경우에도, 이를심사단계에서반영하여그등

록을거절하지못하고, 등록후 이의신청이나무

효심판에서다투도록함으로써제도적취지를악

용할소지가있었을뿐만아니라, 정보제공자(대

부분경업자또는경고장을받은자)에게불측의

피해및불편을줄우려가있었다.

그러나, 무심사등록제도라하여도심사관이정

보제공에의하여객관적인거절사유를인지한경

우에는실체심사를거쳐등록여부를결정할수있

논단

17) 국회심의과정에서디자인보호법에제26조제3항을신설하여제2항의예외규정으로하는경우제26조전체적으로볼때는원칙-예외-예외의부정관계가
되어법문의이해가용이하지않으므로, 제3항의내용을제2항의단서로추가하자는의견이제시되기도하였다. 18) 국회심의과정에서「…특허청장명의의증명서를제시하여…」으로수정하는것이더타당하다는의견이제시되기도하였다.

의장법

第2 6條(의장등록거절결정) 

①(생략)

②第1項의規定에불구하고意匠無審査登錄出願

에 대하여는제5조(동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의한

공업상이용할수 있는의장의요건을제외한다), 제7

조, 제1 1조제1항및 제1 6조제1항•제2항의規定은

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신 설>

디자인보호법

第2 6條(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용어변경)

②- - - - - - - - - - - - - - - - - - - -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자인- - - - - - - - - - - - - - - - - -

- -제1 6조제1항-----------------------------------------. 

③심사관은제2 3조의5의규정에따른정보 및 증

거의제공이있는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대하여는

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그 정보및 증거에근거하

여제1항의규정에따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할수

있다.

(1) 개정조문

의장법

第6 2條(權利侵害에대한 禁止請求權등) ①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자기의權利를침해한者

또는침해할우려가있는者에대하여그 침해의

금지또는豫防을請求할수 있다.

<신 설>

디자인보호법

第6 2條(權利侵害에대한禁止請求權등) 

①디자인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제1 3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디자인에관한 디자인권자및 전용실시권

자는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 디자인

에 관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특허청장으로

부터증명을받은서면을제시하여경고한후가아

니면제1항의규정에따른청구를할수 없다. 

1. 디자인권자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경우에한한다)의성명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그 명칭및 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말

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및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및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첨부한도면•사진또는

견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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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앞의글은“우리나라의경우화상디자

인을의장법에서부분의장으로보호하고있는

이상기존의부분의장제도의도입취지와맞지

않아서예외규정을두어운영하는등의문제점

을 안고있다.            화상디자인은심미성보다

는기능성을갖는특징때문에세계주요국들이

화상디자인에관하여보다진취적인법적보호

제도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는반면, …”2 3 )이

라고설명하면서그 진취적인법적보호제도의

예로서EU Design Directive 제1조(정의) 및미

국의MPEP 1504.01(a) Computer-Generated

I c o n s를 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Design 

P a t e n t에 의한화상디자인의보호는대부분부

분의장제도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으며, 이는

일본의畵面디자인의보호2 4 )의 경우도마찬가

지이다. 한편, EU Design Regulation도화상디

자인또는Graphic Symbol의보호방법으로부

분의장제도를배제하지않는다.

3) 그밖에유행성이강하고Life Cycle이 짧은

화상디자인의특성을고려하여이를무심사제

도로보호하자는주장2 5 )은 디자인보호법의정

의 규정을개정하여화상디자인또는G r a p h i c

Symbol 자체를보호하기전에는불가능한견

해이다. 우리법제는화상디자인을심사대상물

품인컴퓨터모니터, 휴대전화기의모양으로보

호하고있기때문에, 부분의장으로표현된화상

디자인이라할지라도이는심사대상물품의한

부분이기때문이다.

4) 한편“화상디자인은그외관만을보호하기

에는보호의폭이너무좁을뿐만아니라화상

디자인이갖는기능성을보호할수없으므로컴

퓨터프로그램관련발명에의한특허법으로보

호하는것이의장법으로보호하는것보다보호

의 폭이넓게된다.”2 6 )는 주장은, “미국에서는

의장특허(Design Patent)가아닌일반특허보호

제도에의한화상디자인의독립적인보호는이

루어지지않고있다고보여진다. 이러한이유

는컴퓨터로생성된아이콘에관한심사기준에

의해화상디자인은의장특허(Design Patent)로

서완벽하게보호받을수있는제도적뒷받침이

되어있으므로굳이외형만을보호하기위하여

의장특허보다권리범위가넓지않게될 청구항

에직접적인화상디자인의형상이나모양을기

재할이유는없기때문으로풀이된다.”2 7 )는설

명과모순되는부분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Ⅲ. 맺는말
디자인보호법개정으로우리는변화하는디지

털 디자인시대의본격개막을대비하는첫 걸음

을 시작하게되었다. 그러나, 우리디자인보호법

제에는아직도화상디자인의불충분한보호문제,

캐릭터디자인등을포함한그래픽심볼의보호

문제, 현행디자인심사제도의한계문제, 디자인

의 국제출원을위한헤이그협정가입문제등 여

러가지미해결과제가산적해있으며, 이번디자

인보호법개정이이러한고민의새로운출발점이

되기를소망한다.

2 0 0 4년 개정디자인보호법해설

(3) 개정필요성

비밀디자인은그 디자인의실체적내용(도면)

이 일반공중에게공개되지않는점을감안하여,

동업자또는일반국민이그와동일·유사한디자

인을실시(생산·사용·판매등)하는경우그에

대한침해금지청구등권리행사를하기위해서는

특허청장이증명한서면(비밀디자인등록사항)을

제시한후가아니면경고할수 없도록하여, 비밀

디자인의등록내용을알지못하고그등록디자인

과 유사한디자인을실시하는제3자의불측의피

해를방지하고비밀디자인권행사의법적신뢰성

을 높이고자하는것이이번디자인법개정의취

지이다. 

Ⅲ. 餘論: 화상디자인관련연구에대한검토

2003. 7. 1.의의장심사기준개정으로화상디자

인이본격적으로보호되기시작한이래, 여러가

지다른시각에서화상디자인의보호문제를다룬

글들이발표되고있다.1 9 )

그 중에서「입체상표·의장과저작물에의한

화상디자인보호방안에관한고찰」은화상디자인

에 관하여이를기본적으로특허청이발간한『화

상디자인에관한의장의출원요령』을 통하여설

명하면서, 입체상표권이나저작권에의한보호의

가능성을타진하고있는점에서시사점을제시하

고있다. 

한편, 「특허법에의한화상디자인보호의연구」

는이와시각을달리하여특허권에의한화상디자

인보호문제를검토하고있어많은시사점을제시

하고있으나, 몇가지오해가있을수있어이를살

펴보고자한다.

1) 위의글은화상디자인의예로서아이콘및홈

페이지초기화면뿐만아니라그래픽심볼또는

타이프페이스까지이에 포함되는것으로

설명20)21)   하고있으나, 우리의화상디자인일본

의畵面디자인(Gazo Design) 및미국C o m p u t -

er-Generated Icons에대응하는개념이다. 또한

EU Design Regulation 등에서말하는G r a p h i c

S y m b o l은물품성을탈피한디자인( D e m a t e r i a

lized Design)을말하는것으로오히려화상디

자인이정보화기기에구현되는특수한형태의

Graphic Symbol이라고할수있다. 

한편EU Desi-gn Regulation은제3조(정의)에

서Graphic Symbol과별도로글자체( T y p o g r a

phic Typefaces)를규정하고있고, 미국의T y -

p e f a c e s에대한디자인분류가D 1 8 - 2 4이며C o -

mputer-Generated Icons에대한디자인분류

는D 1 4 - 4 8 9로서로상이하다.

따라서, 미국·일본·EU 등주요국모두I c o n

등화상디자인, Graphic Symbol, Typefaces를

서로구분하여별개로취급하고있음을알 수

있다.2 2 )

논단

19) 장태종,“입체상표•의장과저작물에의한화상디자인보호방안에관한고찰”,「지식재산21」, 특허청, 2003. 11. 및정병일,“특허법에의한화상디자인보
호의연구(Ⅰ)”,「지식재산21」, 특허청, 2004. 7. 정병일,“특허법에의한화상디자인보호의연구(Ⅱ)”,「지식재산21」, 특허청, 2004. 9. 등

20) 정병일,“특허법에의한화상디자인보호의연구(Ⅰ)”,「지식재산21」, 특허청, 2004. 7., p.115
21)  한편, 우리특허청은의장심사기준개정을통하여화상디자인및글자체를보호한것이아니라, 화상디자인의경우는의장심사기준의개정(2003. 7. 1.)을

통하여, 글자체의경우는디자인보호법개정(2005. 7. 1.)을통하여글자체디자인자체를물품으로의제함으로써보호하게된다.
22) 같은맥락에서디자인보호법에서글자체디자인을물품으로의제하는것은, 화상디자인자체가물품으로취급되는데에아무런문제가없게하고있다(“특

허법에의한화상디자인보호의연구(Ⅱ)”, p.104)는 주장과아무런관련이없으며, 또한개정디자인보호법에서화상디자인을물품으로규정(같은글,
p.105)하고있지도않다.

23) 앞의글, p.117
24) “액정표시등에관한가이드라인: 부분의장대응판”(2002. 2.)
25) 앞의글, p.125
26)  정병일,“특허법에의한화상디자인보호의연구(Ⅱ)”,「지식재산21」, 특허청, 2004. 9., p.88
27) 앞의글,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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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분석

받는쪽(기술도입자, Licensee)은저렴하면서도

좋은조건으로사용하고자하는것은당연한일이

다.   

기술사용료는통상‘로열티( R o y a l t y )’1 ) 라고부

르며그 지급방법및 지급시기, 지급형태등 모든

것은당사자간의자유로운합의에의해서결정하

게된다. 

로열티는현금또는주식, 부동산등으로지급

할 수 있음은물론이고서로기술을바꿔서사용

하는(Cross-license) 계약을해도되고, 그기술을

얻는대가로다른경영적지원이나영업적혜택

예컨대독점적판매권을준다거나하는식도얼마

든지가능하다. 

기술사용료의 지급방식

기술사용료를어떤방식으로지급할것인가하

는것은순전히당사자간의자유로운합의에따른

다. 기본적으로는고정제방식(Fixed Royalty)과

연동제방식(Running Royalty)이있다. 양자를혼

합해서사용하기도한다. 

고정제방식은기술이전의대가로일정금액을

일시에또는정기급등으로지급하는것을말하는

바, 전액을일시불로지급하거나(Lump Sum

Payment), 기 간별로 나 누어 지 급( D o w n

P a y m e n t )할 수도있다. 계약당시선불조로지급

하는금액(Initial Payment)2 ), 도면이나마이크로

필름등의기술자료대가, 기술지도및 연수등에

관한기술지원대가(Technical Assistance Fees)

등은모두고정로열티에속한다고볼수있다. 

이에비해연동제방식(Running Royalty; RR)

은기술을사용하는만큼에비례하여로열티를지

급하는방식으로서학문적으로는주로‘경상로열

티’라고하고, 실무상으로는영어그대로‘러닝로

열티’라고부르는것이일반적이다.  

고정기술료는기술도입자( L i c e n s e e )의기술사

용여부를불문하고일정금액을확정하여받는것

이므로기술제공자( L i c e n s o r )측에게유리하다. 즉

고정기술료는주로러닝기술료를산출하기어렵

거나그산출근거가희박할때기술제공자가자신

의수익안정성을높이기위하여상대방의판매량

이나기술사용여부에관계없이일정금액을받고

자할때흔히요구한다. 

이러한고정기술료는기술제공자의연구개발

비 회수와수익의안정성을높여준다. 그러나반

대로기술도입자입장에서는해당기술을사용해

보지도않은생산활동이전의상태에서장래의불

확실한판매량에도불구하고일정금액을지불하

는위험을부담하게되므로지극히불리하다. 

따라서기술도입자는계약을맺기전에장차기

술사용계약기간중발생할기대수익에대한면밀

한 검토를하여야하며, 일시불보다는기간별분

할지급의방법을택함으로써수익과비용의흐름

을어느정도일치시켜위험( R i s k )을 분산할필요

들어가며

오늘날기업은자사가필요한어떤기술을반드

시직접연구개발( R & D )하기보다는타사로부터

기술이전(技術移轉)을받는경우가많다. 직접연

구개발을하는것보다비용과시간, 기타여러위

험부담을줄일수있기때문이다.

기술이전을함에있어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

바로기술사용료부분이다. 그러나기술사용료는

‘기술’이라는무형적특성으로인해일반제품과

는달리그상품의가치를측정·평가하기가어렵

고그측정및평가의객관성확보가곤란하다. 

게다가기술은얼마안가더새로운기술이나올

수도있는등그생명성도예측하기매우어렵다.

한편, 기술은일반유형물과는달리완전히동일

한상품(기술)이존재하기어려워다른거래가격

을그대로적용할수없고, 거래시장에아직거래

건수도그리많지않아공식적내지일반적인거

래가격도형성되어있지않다. 따라서기술거래에

서는일반적인시장메커니즘M e c h a n i s m의적용

가능성이배제되고현실적으로실제기술거래를

하는당사자간에의협상능력에의해가격이형성

되는것이대부분이다. 

인지상정으로기술이전을해주는쪽(기술제공

자, Licensor)은높은금액과자사에유리한조건

으로계약하고자할 것이고, 반대로기술이전을

기 술 사 용 료

기술사용료

1) Royalty란말은본래영국의왕권(王權)을뜻하는바‘왕이부여하는특권’이라는의미로서현재는주로특허권에대한사용료로널리사용하고있다. 오늘
날 Royalty는특허권뿐만아니라상표권, 디자인, 영업비밀(know-how),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등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전반에대하
여그실시•사용의반대급부로서지급되는모든보상을의미한다.
[참고] 우리나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서도로열티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9. 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자산•정보또는권리를국내에서사용하거나그대가를국내에서지급하는경우의당해대가및그자산•정보또는권리의

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가.학술 또는예술상의저작물(영화필름을포함한다)의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비밀의공식또는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

송용필름및테이프기타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
나. 산업상•상업상또는과학상의지식•경험에관한정보또는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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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성 호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무형자산연구소 소장
특허기술가치평가 전문위원
지재법 / 마케팅 / 프랜차이즈 전문가
법학박사 (지식재산법)
MBA (마케팅, MIS)

기술지원료는 기술적 필요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술제공 기업이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기술도입 계약서에 이의 산출근거를 가능한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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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로열티를약정한경우는기술제공자측이유

리함은당연하다.

이와는반대로, 최대로열티(Maximum royalty) 개념

은 일정기준을초과하는로열티에대해서그 초

과분은지급하지않기로합의하는경우를말한다. 

물론일정기준치에모자랄경우에는실제산출

수치를지급한다. 최대로열티의약정은기술도입

자측이유리한계약임은물론이다. 

실제기술계약에있어서기술제공자측이최저

로열티를요구할때기술도입자측이그에대한대

응수단으로서최대로열티개념을맞주장하는경

우가많다. 

즉상대방의최저로열티요구를받아들이되로

열티의지불총액이일정금액을상회하는경우그

초과분에대해서는지불을하지않기로함으로써

위험부담을줄일수있다.

러닝로열티의 산정방식

러닝로열티는제조원가나매출액, 순이익등에

상호합의되는일정%를곱하여산출할수있다.

첫째, 계약제품의제조원가에상호합의되는일

정%를곱하여산출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다만제조원가의종류가다양하고당사자간에

제조원가의산출방식및 구성요소들이서로다를

수 있으므로이 방식을사용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제조원가의산출공식및 구성요소들에대하여

사전에명확히합의하여둘 필요성이크다. 특수

한경우를제외하고는‘제조원가’는대체로기업

의극비사항이므로이를기술료산출기준으로사

용하기에는문제가있다.

둘째, 계약제품의매출액또는순매출액에일정

%를곱하여기술료를산출하는방식으로서실무

상사용빈도가높다.

셋째, 순이익에연동한기술료산정방식으로,

당해기술의사용및실시로인하여얻게되는세

전순이익의일정%를기술대가로지급토록합의

하는방식이다. 

다만이는순이익의확정이어렵고기술도입자

의 기업비밀이유출되는한계가있다. 회계의투

명성이보장되거나상호신뢰성이확보된기업간

에는사용할수있다. 

넷째, 계약제품단위당일정금액을곱하는기술

료산정방식이다. 계약제품의개수, 부피, 중량또

는계약제품에사용될부품, 원자재, 에너지등기

술의사용정도와비례관계에있게되는기준단위

에 일정금액을곱하여기술료를산출한다. 이방

식은계약제품의가격하락, 물가변동등에경직성

이있는단점이있으나, 산출이간편하고산출결

과에대한검증이용이하여사용빈도가증가하는

추세에있다.

끝으로

고정로열티와러닝로열티외에도기술도입기

업은특정기술의이전과관련된각종기술용역에

대한대가를지불하여야하는경우가많다.기술도

입기업의기술자에대한훈련, 기술제공기업의기

술자파견등에따른대가등이라하겠다. 

이러한기술지원료는기술적필요성에의하여

결정되는것이원칙이지만기술제공기업이부당

하게높은대가를요구할수도있으므로기술도입

계약서에이의산출근거를가능한한분명히해두

는것이좋다. 

또한, 추정산출된기술료는비싸지않은지, 적

정수준인지등당해프로젝트의사업성검토,  기

술료및제반계약조건, 당해프로젝트의추진여

부 의사결정용도, 새로운거래선의접촉필요성

판단등을세밀하게해보아야한다.

가있다. 

기술료의성격으로볼때고정제방식보다는기

술의실시정도에따라기술료를결정하여지급하

는연동제방식이본래의기술로열티성격에보다

더적합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연동제는무엇을근거로기술료

를산정할것인가하는어려움이있다. 예컨대A

기업이B기업으로부터기술을이전받고나서생

산량이나매출액, 이익액등이늘어났다면기술료

를 산정할때그 늘어난생산량이나매출액, 이익

액 등이러닝기술료의산출근거로이용될수 있

다.

러닝로열티의 산출근거

러닝로열티의산출근거로기술도입자의생산

량, 매출액, 이익액등이이용될수있다. 그각각

의장단점을보기로한다.

첫째, 생산량을산출근거로사용하는경우

이경우에는매출액의경우와달리물가변동에

따라러닝로열티가달라지는폐단을막을수있다

는장점이있다. 

그러나특정기술이가격차이가큰다양한품질

의제품을생산하는데활용된다든가또는제품의

특성상제품단위를측정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

생산량을러닝로열티의산출근거로사용하는데

에는많은문제점이있다. 

따라서기술도입기업이하나또는두개의균일

한품질을생산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생산량이

러닝로열티의산출근거로사용되는경우는실제

로매우드물다.

둘째, 기대이익을산출근거로사용하는경우

특정기술을도입하려는기업의입장에서볼때

가장합리적인러닝로열티의산출근거로는그기

술을도입•활용함으로써기대할수있는이익의

크기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특정기술을도입

하는목적은그기술을활용하여신제품개발또

는기존제품의원가절감이나품질개선을이룩함

으로써이익을제고시키는데있다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기대이익은객관적으로측정하기가매

우 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특히국제간의기술

이전경우회계원칙의국제적차이로인하여이익

산정에있어서기술제공기업과기술도입기업간

에는많은견해의차이가있을수 있으므로분쟁

의소지가크다. 

셋째, 매출액을산출근거로사용하는경우

위와같이이익의크기를산출근거로사용하는

경우의문제점때문에대부분의경우러닝로열티

의산출근거로매출액이이용된다. 즉일반적으로

기술도입계약의유효한일정기간동안매출액의

일정비율을러닝로열티로지불하기로약정하는

경우가많다. 

최저로열티와 최대로열티의 약정

최저로열티(Minimum royalty)란로열티를산

출한결과일정금액에미달할경우는실제의산출

수치를적용하지않고미리정한고정의로열티

금액을지급토록하는방식이다. 물론일정기준을

초과할경우는실제의산출된수치를적용한다.

제도분석 기술사용료

발•특2005. 3

2) 선불금은고정로열티일수도있고러닝로열티일수도있다. 다만러닝로열티의일부로서선불을지급하는경우는수익의발생없이비용만이발생한다는점에서이론
상문제가있다. 따라서선불금은고정로열티로분류하는것이옳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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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3월(pdf)  2005.4.28 5:51 PM  페이지32   NO.3 Acrobat™ PDFWriter



도시전철승객의안전은우리의기술로지킨다

특허기술평가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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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제값받기

전철승강장의안전시스템(안전발판/스크린도어) 개발

기술개발과정

1 98 0년부터고도의경제성장을이루어낸한국은

수도권을중심으로한승용차이용자의급증

과 제한된수도권도로여건상지상의버스, 택시만

으로대부분의승객을수송하기에는한계에이르게

되었다. 이에외국은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

한방법으로전철을대중교통의주요수단으로자리

잡고있다. 그러나현재도시전철은여러면에서이

용자에게편리한이점을제공하였지만반면에안전

을위협하고있으며예전과는달리성숙된시민의안

전의식은이러한문제해결을무한정늦출수없도록

강요하고있다. 

승강장안전시스템에관한국내기술은선진국에

비해전무한상태로새로운기술개발은개발자의아

이디어및기술구현을위한인프라구축을확보하기

위해아기가걸음마를배우듯이기초부터접근해야

했으므로예상치못한시간적손실은필연적으로개

발자의한정된자금력에큰 부담이되었다. 더욱이

새로운분야에대한기술개발로개발자입장에서는

꼭필요한전문기술인력을국내에서확보하기에많

은어려움이수반되는상황이었다.

더욱이제품개발후안전과직결되는전철승강장

안전시스템에대한안전성입증을위해기본적인실

내시험후바로이어지는현장시험은일상적으로전

철이운행중인현장에서시험이이루어져시간과공

간의제약을받지않을수없었다. 또한이기술의사

업적성공을위해초기시장진입이원활하도록관계

당국과국산화개발사업에대한확고한지원이절실

히요청되는등기술개발에서사업에이르기까지해

결해야할과제는너무많았다.

이에(주)피에쓰에쓰텍은어려운국내상황에서

도우리모두가이용하는전철의안전문제는시기적

으로차이가있을뿐이며, 우리의기술력으로누군

가는이문제를해결해야된다는사명감을가지고개

발과정의악조건을극복한것이현재기술개발의성

공요인이었다.

신길역승강장에서바라본스크린도어

일반 대중교통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지하철은 서울에서만 총 9개의 노선이 운
행 중이며, 시민을 운송하는 도시전철의
비중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에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
다. 그러나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지하철은 각 지하철역에 설치된 승강장 구
조상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시민의 안전
에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승객의 부주의
및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매년 6 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을 이용
하는 시민들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이러한 지하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가 승강장안전시스템(스크
린도어/안전발판)의 설치로, 지하철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현재 도시전철을 운영하
고 있는 일부 선진 국가들은 이런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전철승강장 안전시스템
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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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는투명유리로제작되어
안전한시야를확보한다

(주) 피에쓰에쓰텍에서개발한안전발판및스

크린도어의기술적특징을보면, 선로와승강장

경계부분인연단에설치되어승객안전과승강장

의환경개선으로인한에너지절감을위한시설이

다. 이렇게개발된안전발판은기존의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승·하차시승객의발빠짐을예방할

수있으며, 스크린도어는추락사고방지와차량화

재발생시승강장쪽으로오는연기확산을막음으

로써대구지하철참사와같은사건을미연에방지

할수있다.

승강장과선로부를근본적으로차단하여승객

의추락과승객의열차접촉방지를통하여열차운

행시안전성확보가가능해진다. 그리고이용승객

의불쾌감해소와실내공기의질을향상시키는동

시에소음차단등환경조건의개선과함께전철역

사 냉방부하의50% 절감과환기실면적의3 0 %축

소를가능하게하는획기적인기술을통해기존

전철역의문제점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다.

현재국내에서는외국과의기술제휴를통해설

계기술을도입하여시공하는업체가있을뿐이며,

(주)피에쓰에쓰텍만이이 모든기술을독자적으

로개발하여시험인증을통해시공할수있는능

력을갖춘유일한업체로, 안전발판은세계유일

의특허품이다.

특허기술 평가과정

승강장안전시스템(스크린도어/안전발판)에

대한특허기술평가과정은2 0 0 4년7월1 5일부터

2 0 0 4년 8월1 5일까지한 달동안이루어졌다. 평

가대상기술은‘전철승강장의안전시스템(일명

스크린도어)’으로2 0 0 3년7월국내에서특허등

록되어철도기술연구원과철도청으로부터실내

성능평가시험및현장사용시험에합격한인증받

은기술이다.

전철 승강장안전시스템(스크린도어/안전발

판)은도시전철승강장에서승객안전을확보하기

위한것으로(주)피에쓰에쓰텍시스템의기술력

과생산성을충분히갖추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

다. 이렇게개발한기술은다수의승객을상대로

하는기술이어서기술력에대한평가보다는신뢰

성과안전성이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하여, 설

치경험은앞으로기술경영능력에큰영향을줄것

으로판단되고있다. 현재추정하고있는시장규

모는8 , 5 0 0억정도로큰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

기술주기상도입단계여서참여경쟁업체는손꼽

을정도로매우안정적인시장기반을형성하고있

다.

종합평가결과'우수'   

특허기술 평가결과 활용내용

(주)피에쓰에쓰텍은기존문제점을파악하고

혁신적인기술개발을평가받기위해특허청및한

국발명진흥회에평가수수료지원금을신청하여

수수료총금액의8 0 %인1 3 , 6 0 0 , 0 0 0원을지원받

았다. 이는(주)피에쓰에쓰텍의대표이사박우현

이 보유한특허권을(주)피에쓰에스텍으로이전

하는데따른기술가치를평가하고금액으로환산

하는것으로, 평가팀은현장을방문하여안전발판

및 스크린도어에대한신청기술에대하여사실

근거에입각한철저한검증작업수행등을통해

평가의객관화에노력하였으며, 보수적입장에서

평가를수행하였다.

평가결과전철승강장안전시스템에대한기술

가치평가는수익접근법에의하여이루어졌으며

사업성은무난한것으로평가되었고, 그결과특

허기술가치는1 , 1 9 3 , 0 0 0 , 0 0 0원으로산출되었다.

평가결과를근거로발명진흥회에서실시하는각

종홍보매체를활용제품의인지도가고양되기를

희망하였고이에사업화를시작하였다.

현재국내외시장현황은국내의경우기존역사

4 9 7개소와신설예정역사2 1 7개소를기준으로대략

8 , 5 0 0억원에서1조 7 , 0 0 0억원에이르는큰 시장을

형성하고있다. 해외시장은대만, 중국등아시아권

에신설및기존역사에대한스크린도어공급을통

해선진경쟁업체와대비상당한가격경쟁력을갖추

고있어국내설치를통한품질수준의확보를전제로

향후일정수준의수요창출은충분히이루어질전망

이다. 그러나사업화에앞서문제점이있었다. 수요

처가철도청과지하철에국한되므로정부시책에의

한사전예산확보가절실히필요하였다. 그리고국내

업체에서는시스템이설치된사례가없어수요처에

서는제품에대한안정성및 시공방법등에우려를

하고있어관계자들의설득에상당기간이필요하였

으며, 시스템의설치는대부분신설역사가아닌기

존역사에서전철운휴시간에시공되어야했으므로

타제품에비해건설비용이증가되어원가상승의요

인이될수있었다.

그러나 철도청‘신길역’공사를성공적으로수행

함으로잠재수요처의설치계획이조기에가시화되

면앞으로국내시공실적을기초로중국북경등 아

시아권국가에영업영역을확장할것이다.

발•특2005. 3

특허기술평가활용사례 특허기술 제값받기

제공 특허기술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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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I.  서 론

한국의특허제도는미국이나일본에비하여짧

은기간동안많은변화를거듭해왔다. 이러한특

허제도의변화를가장잘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

는특허건수라할수있으며, 1970년에우리나라

의 내·외국인특허등록건수는2 6 6건이었다.

1 9 7 5년에는약 2배인5 0 0건으로성장하였으며,

2 0년 후에는1만2천건으로성장하였으며, 2003

년은4만4천여건이었다.

한편8 5년에내국인건수가2천6백여건, 외국

인건수가7천 8백여건수준이었다. 95년에이르

게되면서내국인건수가5만9천여건, 외국인건

수가1만9천건으로전체출원건수에서내국인이

차지하는비중이외국인비중을추월하게되었으

며, 2003년은내국인9만여건, 외국인2만8천여

건이었다.

특허제도의이러한양적성장과더불어최근에

는특허제도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

심이높아지고있다. 왜냐하면특허제도는정태적

관점에서는특허권에주어지는독점으로인하여

사회적후생을감소시키지만동태적으로는기술

출원주체별 특허활동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혁신을촉진시켜사회적으로편익을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본연구는특허출원인을출원주체별로구분하

고특허데이터의특성을고려함과아울러최근연

도의특허활동을대상으로경제적인효과를분석

하였다.

II.  국내특허추이와특성

1.  연구를위한특허통계

경제분석을위해서자주사용되는특허통계에

는출원통계, 등록통계, 등록연도별출원통계등

이있다. 이중에서가장자주경제분석에사용되

는통계는출원통계이다.

그다음으로자주사용되는통계는등록통계이

다. 그러나, 등록통계는그 국가의연구개발이나

발명활동을나타내는지표라기보다는특허행정

에더의존하는통계이므로경제분석을위한통계

로는적절하지않다. 

따라서본연구의분석기간은’9 3년부터’0 0년

까지의출원통계로한다.

본연구에서는특허출원인을제1출원인국적을

기준으로내국과외국으로구분하고다시내국인

을 대학, 공공기관, 다출원1 0대기업,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로구분한다. 여기서공공기관은제1

출원인이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시

험연구소, 민간비영리기관인것을의미한다. 또한

민간비영리기관은민법제3 2조(비영리재단법

인설립)의규정과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기관

<그림 1> 국내 특허출원 추이 (1993 ~ 2000)

<표 1> 국내 특허출원의 내•외국 구분 (1993 ~ 2000)

주체

년도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내국 2 1 1 7 1 2 8 0 4 0 5 8 7 0 1 6 77 3 7 6 6 5 9 0 48 9 9 0 5 4 3 0 9 7 0 2 3 7

외국 1 4 9 6 1 1 7 0 74 1 9 2 1 0 2 1 8 2 3 2 5 3 9 4 2 44 2 8 2 44 0 7 2 8 8 5 5

전체 3 6 1 3 2 4 5 1 1 4 77 9 1 1 8 9 5 6 0 9 1 9 84 7 3 4 1 8 7 8 7 1 6 9 9 0 9 2

3 8 Invention & Patent March 2005 M a r c h 2005 Invention & Patent  3 9

현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영남대학교 법학박사

02. 10 ~ 03. 4 일본지적재산연구소 객원연구원

04. 3 ~ 04. 12  핵심기술유출방지 위원회 위원(정보통신부)

하 홍 준

본 연구는 특허출원인을 출원 주체별

로 구분하고 특허데이터의 특성을 고

려함과 아울러 최근 연도의 특허활동

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

발명3월(pdf)  2005.4.28 5:51 PM  페이지38   NO.3 Acrobat™ PDFWriter



(연구조합, 협회, 학회등)을의미한다.

2.  국내특허출원추이와특성

국내특허출원추이를내/외국으로구분하여살

펴보면<표1>, 내국인특허활동의특징은<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9 4년부터급격히증가하

다가9 8년에이르면대폭감소하는현상을보인

다. 이와는대조적으로외국인의특허활동은지속

적으로성장하는추세이다.

내국인의특허출원추이를공공기관, 기업, 대

학, 개인으로세분화해보면가장급격한변화를

보이는부분이기업의특허활동이며, 이구간은

<그림2 >의C구간과일치한다. 결론적으로’9 4년

에서’9 8년동안의국내출원의급격한성장은국

내기업의다출원성향에기인한것으로결론내릴

수 있다. 또다른특이한현상은<그림2 >와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9 4년도에서9 8년동안에

기업들의특허활동은다출원성향을보이다가금

융위기를전후하여출원건수를대폭감소시키는

연구보고서

성향을보이는반면, 다음의<그림3 >에서보는

바와같이개인·대학의특허출원은지속적인상

승세를보이고있다. 개인과대학의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증가한원인은이 시기의벤쳐지원

정책등에의한요인으로추정되며, 가장특이한

현상은개인출원의급성장이라할수있다.

개인출원의급성장요인은앞서설명한벤처

지원정책도그원인일수있겠지만,  다른한편으

로는정부출연연구소, 대학등공공기관의지식재

산관리가미흡하여개인으로출원될가능성도배

제할수없을것이다. 

III.  분석결과
1 )

1. GLS

대학과개인의특허출원활동은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하게나타났다.

즉, 10% 유의수준에서대학특허스톡증가율이

1% 포인트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은0.016% 포인

트증가하며, 개인특허스톡증가율이1% 높아지

면, 노동생산성은0.26% 포인트상승하는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내국인특허와외국인특허만으로구분하

여 추정한경우에는, 외국인특허스톡증가율이

1% 높아지면, 제조업평균노동생산성이0 . 4 2 %

상승하는것으로추정된다.

2.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은시계열단위나횡단면단위가

서로다른절편값을갖게될것이란가정하에결

합된자료를활용하여추정하는모형이며, 모형에

고려되는시간및횡단면단위가변하더라도절편

출원주체별 특허활동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1) 분석을위한연구모형및데이터, 결과의분석을위한산출근거등에대한상세한내용은“출원주체별특허활동의경제적효과에관한연구”(한국발명진흥
회지식재산권연구센터연구보고서2004-12)를참조.

<그림 2> 국내 출원인 형태별 출원 동향

주체

년도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공공

기관
1 0 5 2 1 5 6 9 2 0 1 2 1 6 5 2 2 1 3 5 2 0 74 2 2 2 9 2 0 1 0

기업 1 6 6 3 2 2 2 4 1 6 5 2 8 8 3 6 1 0 5 8 5 8 2 5 5 3 8 8 7 2 3 9 1 9 3 4 5 84 7

대학 6 1 7 2 1 3 3 1 4 1 2 0 4 3 2 7 48 0 6 2 7

개인 3 4 2 6 3 9 8 3 3 6 7 3 48 8 6 5 9 9 6 77 1 7 1 2 4 0 7 2 1 7 5 3

내국 2 1 1 7 1 2 8 0 4 0 5 8 7 0 1 6 77 3 7 6 6 5 9 0 48 9 9 0 5 4 3 0 9 7 0 2 3 7

<그림3> 공공기관•대학•개인의특허출원 활동 ( 1 9 9 3 ~ 2 0 0 0 )

<표 2> 국내 출원인 형태별 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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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고정되어있게된다. 

개인, 중소기업의특허활동은유의미한의미를

보이고있다.

즉, 1% 유의수준에서개인특허스톡의1% 포인

트증가율상승은제조업노동생산성의0.59% 포

인트상승으로이어지고, 중소기업특허스톡의

1% 포인트증가율상승은0.49% 포인트노동생

산성의증가율상승을동반하는것으로추정된다.

내국인출원특허와외국인출원특허로구분하는

경우에고정효과모형에서는추세변수만이통계

적인유의미함을보이고있다.

3.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은상수항이정규분포를따르는

확률변수라는가정하에추정하는모형으로절편

항의값이시기와횡단면단위에따라변화하는

요인을오차항의분포에서찾으려는방법이다. 

개인은노동생산성에유의미한영향을보이고

있다. 이모형에서는중소기업특허스톡증가율이

1% 포인트증가하면제조업전체의노동생산성

증가율이0.50% 포인트상승하는것으로추정된

다.

내국인특허와외국인특허로구분하는경우에

는, 고정효과모형과는달리, 외국인출원특허스

톡증가율이1% 포인트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이

평균적으로0.75% 포인트상승하는것으로추정

된다.

IV.  정책적시사점및향후 연구방향

국내출원활동이노동생산성에미친효과를출

원주체별로구분하여경제분석을수행하였다. 본

연구의결과를종합해보면개인과중소기업의특

허활동만이노동생산성향상에유의미한영향을

주고있으며, 대기업과공공기관, 대학의특허출

원활동은유의미한영향이없는것으로분석되었

다.

이러한분석결과는본연구의대상기간이‘9 3

년과2 0 0 0년도임을고려할때 이 기간의특허출

원성장요인이었던대기업의특허출원활동이부

실출원일가능성을암시한다. 즉이는다출원기

업등이경쟁적으로특허를출원한기간이포함되

어 있으며, 이는앞서의<그림1>, <그림2 >에서

잘나타나고있다. 또한그러한경쟁적인특허출

원은9 7년하반기부터시작된IMF 경제체제하에

서 출원이급격히줄어든것처럼보이는기이한

현상으로나타나게된다.

이처럼기업의특허출원이유의미하게나타난

한편으로는이러한현상이고려되지않고경제적

인 효과를판단한면에서기인하는면도있지만

기업의특허출원이국가경제전체에영향을미치

기 보다는기업개개의정책에좌우된다는점도

나타나는것이다.

한편대학과공공기관의특허출원활동이유의

미하지않은것은정부연구개발투자에대한성과

가체계적으로관리되지않아실제로는이들기관

의 소유임에도불구하고개인의이름으로출원,

관리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이는특허출

원의통계를보면대학과공공기관의출원이상대

적으로미약한면에서도볼수있다.

그리고, 외국인의국내출원활동은분석모델에

따라그 추정결과가달라지는데, 5개의출원주체

로구분하는경우국내노동생산성에유의미한결

과를 보이지않는 것은 국내기업의흡수 역량

(Absorptive capacity) 부족등이요인일것으로

추정되나본연구만으로결론을내리기는어렵다.

따라서외국인의출원에대한국내경제의효과면

연구보고서

은좀더 광범위한데이터를통한비교분석이되

어야할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한국의기술력상승에서유의미한특

허시계열만을고려하려고시도한결과, 그시계열

이 길지않는한계에봉착하였다. 따라서산업단

위로의세분화가통계적엄밀성을위해불가피한

데, 산업단위로세분화된관련자료입수가난점

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결과적으로1 9 9 3 - 2 0 0 0년을대상으로하나, 동

기간이T R I P S의발효와위에서도언급한바와같

이1 9 9 7 - 1 9 9 8년외환시장의붕괴와이에따른국

민경제전반의침몰등으로동질적인경제적힘이

작용하기힘든시기라는한계를갖기때문에엄밀

한통계적작업이쉽지않다는한계가존재한다.

본 연구는특허스톡추정에서감가상각률, 진

부화율, 시차등에대한선행연구가부족하여연

구개발투자모형에서설정한지표를도입하여사

용하였고, 동시에산업별로차별적으로처리하지

못한점이한계로작용하였다.  

따라서, 향후이러한세부사항을보완하는연

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며,  이와동시에제조업

내에서도특허로대표되는지식생산이유의미한

영향력을발휘하는업종과그렇지않은업종으로

구분되어연구가진행되어야하는데, 제조업전

업종을대상으로함으로써그의미가축소되는한

계가있었다.

비록본 연구가통계등의제약에의하여많은

한계점을가지고있으나, 국내에서는최초로출원

인을연구특성별로구분하고아울러특허통계를

산업분류별로상관시켜각 연구주체의특허활동

이 국민경제에미치는경제적효과분석을시도했

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을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본 연구에서제시된

문제점을극복하는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며,

더바람직하게는R & D와특허를종속변수로설정

한 비교연구와아울러미국, 일본등선진국과의

비교연구등도진행할필요가있다.

출원주체별 특허활동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발•특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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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공장에다니던 그는 어느 날, 삯바느질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핑돌았다. 부인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재봉용 곰보 쇠골무를 벗자 고운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올라 있었던 것이다. 부인은 따

가운 듯 입김을 호호 불고는 다시 그 쇠골무를 끼고 바느질을 계속했다. 이시

가와는 당장이라도삯바느질을 중단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월급

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손가락을 아프지

않게 하는 골무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그는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가죽조각을 발견하고 쇠 대신 질긴 가죽을 이용하여 골무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아내사랑으로 일약 사장이 된 발명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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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분석범위
본과제에서는출원일을기준으로1 9 9 9년1월

1일부터2 0 0 4년상반기까지한국, 미국, 일본, 유

럽에출원되어공개/등록된특허를대상으로분

석을실시하였으며, 직접분사식엔진의기술분

야별로고압분사기술2 8 9 9건, 고압분사제어기술

1 0 6 5건, 연소실설계기술3 3 9건, 연소실유동및

연소제어기술6 7 6건을대상으로특허분석을수

행하였다.

기술발전동향 및 산업동향
직접분사식엔진은연료를직접연소실로분사

해 초희박연소를실현함으로써연비와출력을

동시에향상시킨엔진을말한다. 그동안디젤엔

진은출력증강과배기가스개선을위한노력으

로 터보와인터쿨러를기존의엔진에개량하여

장착하는수준이었다. 그러나전자제어기술의

발전과더불어디젤엔진의핵심부품인연료분

사 장치를전자제어화하였고, 기계적인부품의

설계, 가공, 조립능력의발전에따라고압연료

분사장치가개발되었다. 이러한기술이개발됨

에따라분사압력의발생과분사과정을분리시킨

커먼레일시스템을채용한고속직접분사식디젤

직접분사식엔진

연 재 산업분야 테 마
약품화학 바이오칩기술및응용기술

2005. 1월호
전기전자 첨단교통제어시스템
기계금속 강판표면처리기술
환경에너지 연약지반개량기술
기계금속 금속성형가공기술(압연/단조/정밀선재)

2005. 2월호
기계금속 초소형정밀기계기술응용
전기전자 이동통신핵심부품기술
약품화학 고분자첨가제
기계금속 직접분사식엔진

2005. 3월호
약품화학 정밀화학원재
기계금속 포장기계
전기전자 자기헤드
기계금속 브레이크시스템( A B S분야)

2005. 4월호
전기전자 3차원입체영상기술
약품화학 면역조절제
환경에너지 첨단부직포제조및응용기술
전기전자 L E D

2005. 5월호
환경에너지 화석연료의탈황·탈질기술
기계금속 자동차용변속기구조및제어기술
전기전자 컴퓨터입력장치
기계금속 특수한방법에의한고효율냉동기술

2005. 6월호 환경에너지 식품발효기술
약품화학 의료용고분자
전기전자 스마트안테나기술

2005. 7월호
전기전자 영상진단기기
기계금속 선박추진기술
약품화학 항체이용기술
전기전자 차세대반도체정보기억장치

2005. 9월호
전기전자 고해상액정디스플레이기술
기계금속 고효율보일러
기계금속 기능성합금
기계금속 히트펌프

2005. 8월호
전기전자 이미지센서[CMOS, CCD]
환경에너지 원적외선원료및응용제품
전기전자 반도체제조용식각기술
환경에너지 환경친화적양식기술

2005. 10월호
기계금속 프린터(컬러레이저프린터)
기계금속 미세특수가공기술(방전, 전해, 초음파가공)
전기전자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
약품화학 심혈관계질환치료제

2005. 11월호
기계금속 자동차배출가스후처리장치
기계금속 마이크로액적분사장치
환경에너지 건축구조물의리모델링기술
전기전자 게임기술[애니메이션포함]

2005. 12월호 환경에너지 신산업용섬유기술
약품화학 유기반도체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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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이개발되었으며, 이와관련된고압펌프, 인

젝터등과같은고압분사기술과이를제어하여분

사시기, 분사량, 분사압력을제어하는고압분사

제어기술, 그리고이러한시스템을이용하여효율

적인연소를위한엔진연소기술에대한개발이활

발히진행되고있다.

현재세계자동차업계는점차엄격해지는승용

차배출가스규제로인해디젤엔진개발기술의고

도화라는숙제를공통적으로안고있으며, 이산화

탄소( C o2) 및연비규제등에따른친환경적인디

젤엔진개발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 자동차선

진국인유럽의경우디젤승용차의점유율이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로서2 0 0 1년 38%, 2002년

4 0 %에이르고있으며오는2 0 0 6년에는디젤승용

차의점유율이5 0 %에 이를전망이다. 국내의경

우에는여가생활의중요성증대로불기시작한

R V의인기에따라미니밴, SUV 등의다양한차종

이출시되었고, 2005년디젤승용차의허용, 고출

력을요하는소비자의욕구와L P G의가격인상에

따른메리트감소등으로디젤차량에대한선호도

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국가별 특허출원현황
국가별특허출원현황을살펴보면, 일본에서

1 , 7 2 6건으로가장많이출원되었고, 기술별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서모두고압분사기술에

관한특허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미

국과유럽의경우고압분사기술분야에출원이집

[그림 1] 직접분사식 엔진의분석 대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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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일본의경우는고

압분사기술과고압분사제어기술분야에서활발

한출원을보이고있다. 한국의경우에는전체기

술분야에서비교적고른출원을보이고있다.

결론
루돌프디젤이1 8 9 3년디젤기관에대한특허를

받고1 8 9 6년에최초로성공한이래디젤기관은

많은발전을거듭하여현재에이르렀다. 최근의

많은디젤엔진은연소실에직접연료를분사하는

직접분사방식을사용하여보다고효율을달성하

였고, 흡기계열에인터쿨러부착터보차쳐를장

착하여엔진에공급하는공기의양을증가시킴으

로써한정된배기량으로보다큰 동력을얻을수

있도록발전하였다.

그러나기존에사용되던디젤연료분사장치는

분사압력을얻기위하여캠구동장치를사용하였

으며, 이로인해엔진의회전속도가분사압력에

영향을미쳐적합한연소조건으로제어하는데한

계가존재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연료의압력발생과분사를분리하여제어하는커

먼레일시스템이개발됨으로써엔진맵을이용한

엔진운전조건에따라연료압력과분사시기의조

정이가능해짐에따라디젤엔진은획기적으로배

기가스를저감하고, 연비를향상시키는것이가능

해졌다.

기술 분류 기술 개발 전망

커먼레일의 소형화경량화

커먼레일 기술 연료 누설 방지

정밀하고신속하게작동하는전자제어에 의한 고압 인젝션기술

인젝터기술 압전식인젝터(Piezoelectric Injector) 개발및제어기술

Pilot 분사와Main 분사방식에서 After 분사의 도입

분사시기조절기술 소형화, 경량화와 더불어초고압까지도 정확하게

제어하는솔레노이드 인젝션의개발

연료공기의 엔진 연소에필요한 공기 공급의강제화

분배제어 기술 연료 분사의전자화에의한 엔진 제어

주요 분석 관점
P M과제의P M작성에있어서분석대상기술체

계는주요구성기술을포함한기술체계에서대분

류인“이온성에따른분류”에서는주된분석대상

으로하여주요국가별로분석하고자한다. “산업

적용도에따른분류”및“기능적응용에따른분

류”는정성분석에서분석하고자한다. 

또한2 0 0 1년도계면활성제특허맵작성범위

및관점에대해요약하면다음과같다. 

2 0 0 1년도계면활성제특허맵작성을위하여사

용한검색D B는Delphion 과K I P R I S를사용하였

으며, 분석대상국가는한국, 미국, 일본으로하였

으며, 1980 ∼2 0 0 0년도사이에공개된데이터를

대상으로하였다. 

본 2 0 0 1년도 계면활성제PM update에서는

2 0 0 1년도에사용한검색D B는 동일하지만, 분석

대상국가를유럽을추가하여한국, 미국, 일본, 유

럽으로하였으며, 특허출원에대해관심을두고

있으며, 검색일자는1 9 9 9년 이후에출원한출원

일을기준으로하였다.

최근 출원경향
2 0 0 1년도PM 결과에의하면, 한국, 미국, 일본

의 계면활성제는모두 비이온·음이온·양이

온·양쪽성순으로출원되었으며, 주로음이온및

비이온계면활성제에대한출원이상당히우세하

게나타났다. 

한국의경우, 2001년도P M결과물에서는음이

온과 비이온계면활성제의

출원이우세하였으나, 1999

년 이후에는양이온· 음이

온·비이온·양쪽성계면활

성제에대해비교적골고루

출원되고있다. 

미국의 경우, 2001년도

P M결과물에서는양이온계

면활성제에대해상대적으로

출원이저조하였으나, 1999

년이후에는음이온계면활성

[그림 2] 기술별 특허현황 및 국가별 출원현황 (미: 등록)

[표 1] 기술 개발 전망

[국가별 기술별출원경향, 99년이전]

정밀화학원재(계면활성제)

Patent Map 기획시리즈3 약품화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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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다음으로양이온계면활성제가다출원하고있

다.

일본의계면활성제의기술개발동향은2 0 0 1년

도PM 결과물과1 9 9 9년이후의출원경향을비교

해보면기술분포가비슷하게나타난것으로보인

다. 즉, 일본의계면활성제는비이온>음이온>양

이온>양쪽성이온계면활성제순으로개발하고

있다. 유럽의경우는2 0 0 1년P M결과에서는분석

에서제외된국가이므로1 9 9 9년 이후자료로만

보았다. 비이온·음이온·양이온계면활성제는

비교적비슷하게출원되었으나, 양쪽성계면활성

제의출원은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향후 전망
활발히연구가진행되고있는분야들은주로

(1) 환경친화성(2) 고기능성(3) 신규산업응용

분야의적용등에그목적을두고있으며, 향후에

있어서도이러한특성들을얻기위한연구개발은

계속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특히, 99년이후에나타난출원경향에서보았

듯이각산업분야에서개발방향에따라계면활성

제의기본분자구조에그기능을부가시키는작용

기를도입하거나첨가물질을사용하고있는추세

이다.

기술의 개요 및 PM분석범위
포장이라함은물품의수송및 보관에있어서

그물품의가치및상태를보호하고, 판매를촉진

하기위하여적합한재료또는용기등으로물품

을포장하는방법, 포장한상태및기술을말한다.

포장은생산공정에서가공되어진제품이최종소

비자에게도달할때까지생산당시의상태를유지

하기위하여취해지는일련의조치를말하며, 이

과정에서내용물을보호하기위한포장제일의목

적을충족하는것은물론, 수송, 보관, 하역등 물

류의편리성과, 판매촉진을위한시각적인만족감

도부여하여야한다.

포장은대량생산, 경제성, 위생상수작업이아

니라포장기계에의한작업전제가되어야하며방

법및목적에따라여러가지로나눌수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2 0 0 1년에수행된"포장기계P M보

고서"에서분석한충전포장, 밀봉포장, 특수포장

기술을중심으로분류한다. 또한1 9 9 9년 이후에

출원(등록)된특허분석을중심으로[표1 ]과같은

기술체계를 중심으로 특허분석하였다.

기술발전동향 및 산업동향
오늘날세계적으로선두를달리고있는포장공

장(包裝工匠)들은가까운시일내에원격조정기

로무인가동되는포장라인을만들어포장에따르

는모든문제를한번에해소시키려고자동포장기

계의개발을서두르고

있다. 

포장기계의미래기

술을정리하여나타내

면[그림2 ]와같이정리

할수있다.

국가별 특허
출원현황
[그림3 ]은 포장기계

의전체적인기술의흐

름을파악하기위해한

[국가별 기술별 출원경향, 99년이후]

포 장 기 계

Patent Map 기획시리즈3 기계금속분야

과제명 대분류 중분류 건수

고체충전기술 1 , 3 2 2

충전 기술 액체충전기술 6 3 8

포장기계

기타 충전관련 기술 1 7 2

밀봉 기술
충전후 용기의 밀봉 3 8 9

포장체의 겹침부나 봉쇄부의 밀봉 6 3 6

특수 포장기술
살균포장 3 0 4

진공 또는 고압 포장기술 4 6 2

○ 분석대상국가 : 한국, 일본, 미국
○ 분석대상연도 : 1980년 ~ 2000년 [공개년도]
○ 검색 데이터베이스

- 한국 : KIPRIS
- 일본, 미국 : Delpion

[표 1] 포장기술의 기술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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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발명 365  - 공기타이어

오늘날 오리 생활의 일부분이 된 자동차. 그 자동차의 공기타이어를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러나 1 8 8 0년대 이전의 바퀴란 대개 마차의 바퀴같이 철테가 붙어 있거나 속까지 고무인 타이어뿐이었다. 따라서 던

롭의 공기타이어는 발명되자마자 곧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타이어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

1 8 6 2년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동물병원을 하던 존 보이드 던롭은 마차로 가축을 진찰하러다녔다. 덜컹거리

는 마차는 매우 불편했다. 게다가 아들 조니가 삼륜차에서 떨어져 얼굴을 다쳤는데 삼륜차의 앞바퀴가 돌멩이에 부

딪쳐 땅바닥에 심하게 내던져진 것이다. 이에‘딱딱하지 않고, 탄력이 있는 바퀴’를 생각하던 그는 1 8 8 3년 마침내

공기 타이어가 장치된 자전거를 만들고‘던롭 공기타이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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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미국, 일본에서출원(등록)된특허를중심으

로국가별로특허출원(등록) 동향을살펴본것이

다. 

미국과일본이1 9 8 0년부터2 0 0 4년 현재까지

출원(등록)된포장기계관련특허의약9 5 %를차

지하고있으며한국은5% 정도를출원(등록)한

것으로나타나, 여전히포장기계관련특허대부

분이미국과일본에서출원(등록)되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일본과미국의특허출원(등록) 비율을살펴보

면 1 9 9 8년 이전에는일본과미국이각각4 4 % ,

5 1 %이고, 1999년이후에는5 1 %와4 3 %인것으로

나타나고있으며, 1999년을기점으로일본과미

국의특허출원(등록) 비율이역전된것으로보인

다. 

그러나각국가들의1 9 8 0년부터의연도별출원

건수를자세히살펴보면, 실질적으

로는일본이본격적으로특허를출

원하기시작한1 9 8 8년부터일본이

근소한차이로미국을앞지르고있

었으며, 1999년이후부터그차이가

더욱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

나 미국과일본의특허제도차이를

감안한다면미국특허등록의비중이

크다고생각된다.

결론
포장산업은타 산업과달리매우

Patent Map 기획시리즈3 기계금속분야

[그림 2] 포장기계의 미래기술

[그림 3] 포장 기계 기술의 국가별/출원년도별특허 출원 동향

복잡한구조를지니고있다. 즉, 포장의기초가되

는 포장재료산업, 포장기계산업, 포장을둘러싼

디자인, 인쇄, 마케팅, 물류등광범위하며이들의

유기적관계를필요로하는복합적응용공학특성

을띄고있다.

일반적으로포장에요구되는기본적기능은보

존 및보호성기능, 편리성기능, 판매촉진기능,

환경대응기능, 정보전달기능등을들수있다.

이러한기능중상품의구매동기유발및목적

에 알맞게사용상편리성을제공하는표시성기

능, 판매촉진성, 편리성기능등은포장의역할과

매우깊은관련이있다. 

따라서포장은그자체만으로는존재할수없고

과학적이며시각적, 예술적면면들이함께고려되

어야만하기때문에포장산업이외의사회적발전

추이와궤를함께할수밖에없다. 

이러한관점에서2 1세기포장산업의향후방향

이설정될것이다.

포장산업은수평분류

형 산업으로서모든산

업과관련을맺고, 기술

융합형산업으로서원

료소재, 재료가공, 유통

서비스등 다양한업종

의최첨단기술과학문,

정보, 디자인및 마케팅

등의 복합적으로융화

시키며, 신산업·지식

산업으로서문화와고

도의 기술을연계시키

며, 시스템산업으로서

가공설비, 관련산업의

공정시스템을통합하고

응용하는 그리하여

Market Shelf 선단에서

가장 효율적이며강력

한 T o o l로서그 기능을

다하는대안인것이다. 

소비자의감성을자

극하고 최선단의판매

자(Sales Man) 기능을

다하는것이 포장이라[그림 4] 포장기계 기술의 특징 및 개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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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겠다. 이러한측면에서포장산업을둘러

싸고개발된포장제품의개발형태를파악하여보

고, 향후포장에대한발전방향의요구사항을정

리하면다음과같다.

[그림 5] 분야별 발전방향

기술의 구성 및 PM분석범위
현대사회의정보화가급속하게진전됨에따라

취급하는데이터의종류및분량이가공할정도로

증가하면서자료를저장관리할수있는저장장치

가P C를 포함한전산시스템의주역으로자리잡

아가고있다. 정보의기록은정보가전기적신호

로변환되어기록및 보존되고희망할때 전기신

호로부터다시원래의정보가복원될수있는것

이고이것은반드시재생이전제되어야한다.

자기헤드란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자기드

럼 등과같이자성을이용하여정보를기록하는

기록매체에대하여기억매체에새로운정보를

기록하거나또는기록매체로부터정보를판독하

는 작업을수행하는기억장치또는구동장치를

구성하는부품또는장치를말한다. 

기능에따라기록헤드, 재생헤드, 소거헤드로

나누어진다. 하나의헤드로세기능을겸하게한

것 또는기록과재생을하나의헤드로겸용하는

것 등이있다. 전자석의코일에신호전류가흐르

면고리모양의철심에자속이생기고자극간극부

에서자속의일부는자기기록매체로누설한다.

누설자속에의해서기록매체의자성체분자가자

화된다. 철심부는코어라고불리며, 퍼멀로이페

라이트등과같은도자율이높은강자성체가사용

된다.

기술발전동향 및 산업동향
정보저장기기에사용되는자기헤드는헤드에

사용된핵심적인재료및 공정방법과기술발달

순서에따라페라이트코아(Ferrite Core) 헤드,

MIG(Metal in Gap) 헤드, 박막(Thin Film) 헤드,

자기저항소자(Magneto Resistive: MR) 헤드, 거

대자기저항(Giant Magneto Resistive: GMR) 헤

드로나누어진다.

정보환경의변화및자기헤드시장의성장잠

재력에부응하여차세대대용량정보저장장치가

상용화되면, 기존정보저장매체의시장을잠식할

것이유력시되며, 차세대대용량정보저장장치의

대용량성및 고속성에기반하여기존정보저장

장치로는불가능했던새로운정보서비스가창출

될것이며이에따라정보저장장치시장의성장

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측된다.

전체 특허출원현황

■ 전체특허출원동향

자기헤드의특허정보분석을위하여각국가별

로1 , 5 7 6건(한국: 338건, 미국: 521건, 일본: 717

건)을조사하였다. [그림. 1]은출원연도별특허출

원(등록)동향에관한추이를나타낸그래프이다.

전체적으로1 9 7 8년7 6건을시작으로꾸준히증가

자 기 헤 드

Patent Map 기획시리즈3 전기전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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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1997년5 5 1건으로가장

많은특허출원(등록) 건수를나타내었다. 미국의

IBM 사는1 9 9 6년OEM 자기저항헤드사업부문

을출범하여1 9 9 7년소자를실용화하는데성공하

여거대자기저항(GMR) 헤드들을가진최초의하

드드라이브를발표하여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더빠르고, 더신뢰성있으며고용량화함으로써

1 9 9 8년에2 , 0 0 0개가넘는특허를받아사상최초

로한해에2 , 0 0 0개의미국특허발급장벽을넘는

업체가되었으며, 이것이1 9 9 7년최대의특허건

수를기록한주된이유이다. 최근5년간의특허출

원(등록) 동향을살펴보면1 9 9 9년부터특허건수

가 서서히줄기시작하여2 0 0 0년을기점으로현

저하게특허출원(등록) 건수가줄어들었으나, 실

제적으로출원(등록)건수가감소한것이아니며,

1 9 9 7년G R M (거대자기저항) 헤드의실용화를계

기로한꺼번에많은기술이출원(등록)되어그이

후의출원(등록)이상대적으로줄어들어보이는

경향을보인것이그이유가될것이다.

■ 국가별특허출원(등록)비율

[그림. 2]은전체국가별로출원된특허에대한

1 9 9 9년이전과1 9 9 9년이후의특허출원(등록) 비

율을비교하여나타내었다. 일본이1 9 9 9년까지

상대적인출원(등록) 비율에있어한국과미국에

상당한우위를점유했으며, 1999년이후에도출

Patent Map 기획시리즈3 전기전자분야

[그림.2] 국가별특허출원(등록)비율

[그림.1] 출원연도별특허출원(등록)동향 [그림.3] 출원인별특허출원(등록)비율

원(등록) 비율이감소했지만여전히우위를나타

내고있다. 이는일본의자성관련특허가많은것

이그이유가될것이다. 1999년이후에도그러한

현상은계속유지되지만일본의기업들도M R (자

기저항소자) 헤드와G M R (거대자기저항) 헤드와

같은자기헤드기술에관련한특허출원비율이

늘어남도확인할수있었다.

■ 출원인별특허출원(등록)비율

[그림3 ]에는전체국가의가장특허출원(등록)

비율이높은주요출원인에대한비율을1 9 9 9년

이전과1 9 9 9년이후를비교하여나타낸것이다.

1 9 9 9년까지일본의히타치(Hitachi) 사와소니

(Sony) 사가높은출원(등록) 비율을보였으며다

른 일본의업체들도상위에올라왔다. 미국의기

업에서는유일하게IBM 사가높은특허출원(등

록) 비율을기록하였다. 특히최근5년간의특허

출원(등록) 비율을살펴보면일본의TDK 사와

Alps 사가가장많은특허출원(등록) 비율을기록

하였으며, 미국의IBM 사가3위의특허출원(등

록) 비율을기록하였다. 미국의IBM 사가자기헤

드기술에서가장기술적인우위를보이고있는데

도 불구하고특허출원(등록) 비율면에서일본에

뒤진것은, 양적인면에서일본특허가미국특허

에 비해많았으며또한일본의주요특허는미국

특허에도출원하는경우가많은데반해미국의특

허는일본에출원하는경우가매우적었기때문이

다. 이러한점에서볼때, 특허출원(등록) 비율이

기술력과어느정도상관관계가있기는하지만직

접적인비교에는주의가필요할것이다.

결론
자기헤드 기술은 1 8 9 8년에 덴마크의 V .

P a u l s e n이강선중의자화상태를제어해서음을

기록했던것을최초로그후자기드럼과자기테

이프가널리사용되었으며, IBM의자기드럼과자

기테이프에서자기기록을위해개발된주변기술

을 도입하여1 9 5 6년에최초로자기디스크장치

를 실용화시켰다. 자기헤드 기술은이와 같이

1 0 0년의역사를가지고있으며, 하드디스크장치

만으로도반도체메모리에필적하는거대한시장

을형성하고있다. 이하드디스크장치는반도체

메모리, 광디스크장치, 플로피디스크장치등과

비교해서액세스성능, 비트코스트가타당하므로

현재외부기억장치의중심적제품이되고있다.

이러한자기헤드기술의비약적인고밀도화를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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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온자기기록도현행기술의연장선에서는기

록밀도향상의트렌드유지가곤란한단계에와

있다. 자기헤드기술은산업과기술두가지측면

에서모두어려움을겪고있다.

자기헤드기술의눈부신발전에반에하드디

스크의산업은짧은제품수명주기, 2배에가까운

용량증가및 연간5 0 %의 가격인하, 치열한경쟁

등으로수익성이크게떨어지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상황으로인해자기헤드개발업체들은

끊임없는기술개발과생산성향상을하고있으며,

업체간경쟁이매우치열하여기존업체의퇴출이

매우빈번하다. 1990년초에는세계적으로약5 9

개의생산기업이있었으나최근까지1 2개내외의

기업Seagate, Quantum, Maxtor, IBM, Fujitsu,

Western Digital, Toshiba, Hitachi, NEC 그리고

국내기업으로는삼성등이하드디스크를생산하

고있다. 그러나라이프사이클이짧고시장경쟁

이극심한환경에적응할수있는기업만이하드

디스크시장에서살아남을수있다. 세계하드디

스크시장의수익성은하드디스크의외형적성장

에도불구하고계속악화되고있다. 이러한주요

원인은공급과잉과1 9 9 7년부터저가P C의급속

한보급과디지털가전제품에하드디스크의본격

채택움직임에따른업체간가격인하등으로요약

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국내시장점유율1위와

세계상위권에랭크가되는이유는Motor, ASIC,

H e a d의생산력이뛰어나기때문이다. 또한국내

시장은 뛰어난 AS 시스템과유통망, 그리고

Desktop PC 제조업체와의긴밀한관계를바탕으

로한삼성전자가50% 이상의점유율을차지하고

있다. 2위를놓고 외국 업체 3곳이( S e a g a t e ,

WDC, Maxtor) 치열하게경쟁하고있는구도이

다. 최근업체들의동향을살펴보면2 0 0 1년도에

는 M a x t o r의 Quantum 합병과F u j i t s u의 P C용

3.5 in 하드디스크의철수라는업계의지각변동이

일어난 해였다. 2000년도의Seagate Priva-

t i z a t i o n과함께이번합병은업계1위( S e a g a t e )도

재무건전성을획득하기어려운업계의상황을반

영한것으로풀이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업계

구조의지각변동은2 0 0 2년상반기I B M이하드디

스크사업매각을단행함으로써최고조에도달했

다. IBM은3.5 in 사업을포기하고, 나머지사업부

분을 H i t a c h i에 매각하기로하였다. 따라서

Desktop PC용하드디스크제조업체는S e a g a t e ,

Maxtor, WDC의Big 3 체제로변화하였으며, 삼

성은월간약1 3 0만대의생산능력을보유하는한

계로인해경쟁업체에비해상대적인열세가불가

피한상황이다. 이러한업체들간의경쟁은자기

헤드의기술적인전망은매우밝게하고있다. 그

렇지만최근하드디스크를지지하는요소기술이

각각기술적물리적한계에다다랐으며이구도가

변화되고있는것처럼보인다. 즉자성매체는결

정입자의미립화가진행되어열떨림에의한정보

소실이현실적인문제가되고있으며자기헤드의

부상량은매체표면, 자기헤드표면의조도오더

까지감소하고페드슬라이더의완전부상을유지

하는것이곤란한부분까지와있다.  또트랙폭

의서브미크론화에의해단체의보이스코일모

터에시크와트랙추종의2가지기능을맡는것이

한계에다다르고있다. 이러한문제에관한각각

의 대응책이제안되고있으나기술적인완성도가

아직불충분한것이적지않다. 

자기헤드기술은2 1세기에있어서도과거와마

찬가지로기록방식의주역이되려면오로지현재

기술을대치할수 있는신기술에의한브레이크

스루에달려있을것이다.

Patent Map 기획시리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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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정보유통팀

세월따라모양이조금씩바뀌었지만1백5 0

년동안꾸준히전세계적으로사용되어온

것이안전핀이다. 

돈보다는애인을얻은‘로맨스발명’으로미국

발명계의살아있는전설로통하고있다. 1840년

1 2월초, 휜눈송이처럼청순하고달덩이처럼복

스러운처녀‘헤스타’와열애에빠진재치넘치는

청년'한트' 는어느날용기를내어헤스타의아버

지에게결혼승낙을요청했다. 그러나단 한마디

로거절당했다.

“너희들은아직경제력이없어. 가난은두사람

을불행하게만들거야.”

하지만그대로물러설한트가아니었다.

“지금가진돈은없지만저에게는얼마든지돈

을벌수있는두뇌가있습니다.”

밀고당기는승강이끝에아버지는한트에게한

가지제안을한다.

“좋아, 열흘안에1천달러를벌어오면결혼을

승낙하지.”

“좋습니다. 그때가서딴말씀을하시면절대안

됩니다.”

대답은당당했지만눈앞이캄캄했다. 당시만해

도큰집한채값과맞먹는1천달러를어디서어떻

게단열흘안에만들어낸단말인가. 밤을새워궁

리했지만좀체로묘안이떠오르지않았다. 어스름

새벽녘이되서야한트는자신의뛰어난공작솜씨

가1천달러를안겨줄수있다는결론에이르렀다.

하루밤낮동안깊은생각을거듭하던그의얼굴에

드디어생기가돌기시작했다.  전력투가할아이

디어를잡은것이다.

‘그래, 살을찌르지않는안전한핀을만들자.’

그무렵미국인들은부활절등큰 행사가있을

때마다바늘핀으로리본을꽂았다. 이것은견고하

지못해리본이잘 떨어질뿐아니라포옹이라도

할라치면여간위험한게아니었다.

한트는철사와펜치를가지고벌써7일째밤을

지새우고있었다. 이제남은시간은불과3일. 이

날부터는연인헤스타도곁에쪼그리고앉아불안

하고초조한마음으로한트를지켜보고있었다. 

D - 1데이의이른새벽, 졸음을이기지못해깜박

잠이든헤스타는천둥같은괴성에깜작놀라눈

을떴다. 그것은한트의함성이었다. 손에는안전

핀이들려있었고……·
날이밝자마자둘은손을잡고뛰어가특허출원

을마친후곧바로리본가게를찾아나섰다. 하지

만여기에도벽은있었다. 영세한업자들이물건

을탐내면서도한결같이선뜻1천달러를내놓지

못하고주춤했던것.

둘은크게실망해어깨가축 늘어진채 집으로

돌아왔다. 바로그때1천달러를손에쥔리본가게

주인하나가숨을헐떨거리며뛰어들어왔다. 대

히트를확신한가게주인이서둘러돈을마련해

온 것이다. 두연인은약속대로결혼했고안전핀

을사들인리본가게주인은전세계시장을독점하

여백만장자가됐다.

한트의 안전핀 발명

발명이야기

발•특2005. 3

한국발명진흥회특허관리지원팀장
왕연중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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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기업내 설비비품 및 각종 제도 등

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분

임조이다. 분임조 활동의 차이는 부정적으

로 보는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는가, 긍정적

으로 보는 구성원으로 구성되었는가의 차이

다.     

긍정적 생각과 적극적 행동에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우리는 A신발회사가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하기 위해 두 명의 사원을 파견했을 때,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원과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원의보고서가정반대였던 것을 기억

한다.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원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전통적으로 신발을신지 않기 때문

에 문화성이나 전통성으로 신발을 팔 수 없

는 사회라고 보고서를 냈지만, 긍정적 사고

를 가진 사원은 지금까지 신발을 신어 보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아프리카사람들의문

화성과습관에적합한제품을개발하면모든

사람이 가망고객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투

자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임원들의의견도두 가지로분리되어적극적

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쪽과 투자를 하면 망

한다는 쪽으로 구분되었다. 결국, 사장의 긍

정적이고도전적인판단에따라 적극적인투

자를 통해 대성공을할 수 있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디어는 존재하

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생각하고문제를풀어가는관찰

자세와방법에따라서발명품이다르게창출

된다. 부정적 생각에서는 소극적 행동이 나

타나지만 긍정적 생각에서는 적극적인 행동

이 나타난다. 발명의 동기를 만드는 것은 긍

정적인 생각이다. ‘어떻게하면 불편함을 없

앨 수 있을까’하는 생각은 발명을 만들지만

불편함을당연한것으로생각하는사람은발

명하지 못한다.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아

이디어,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좀더 편리하

고 좀더 다기능적이고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

적으로만들어내는 아이디어는 긍정적인질

문에서 나온다. 다양한『왜』라는 질문이 발

명아이디어의 시작이다. 생산공장이나 기술

개발부서를 방문하면서 신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사원의 문제점은『왜』라는

질문을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못하고있는

경우였다. 마쓰시다 그룹을 창업한 마쓰시

다 고로스게는 하나의 소켓을 두 개의 쌍소

켓으로만들어내는 긍정적생각과적극적행

동에서 아이디어를 창출시켰다. 『왜』라는

질문과『어떻게』라는 생각이 발명아이디어

창출의 시작이다. 

분임조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직무발명 아이디어

요즈음 분임조 활동을 통한 불량품 제로,

생산성 향상, 무사고 달성 등의 수많은 기업

혁신, 기술혁신 등이 전 기업체에서 부흥을

이루고있는 것은 직무발명의 필요성때문이

다. 사업체를 컨설팅하거나 교육을 하면서

두 가지 유형의 기업과 사원이 있음을 보게

된다. 특히, 리더들의 긍정적 사고방식이 기

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직무발명제도를 활성

화시키는모습도 발견하게된다.  

왜, 이렇게해야만하는가?

왜, 이런것이있어야만하는가?

왜, 이런것은없는가?

강
충
인

직무발명이 기업체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을 방문하면공장이나사무실등에 걸

려있는 다양한 문구를 보게 된다. 기업마다

경쟁력을높이기위한 제도로분임조활동을

실시하고있는 모습이다.

분임조 활동은 3정(三定) 5S가 기본요소

이다. 항상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크기로 일

정한 량을 3정이라고 하며 정리, 정돈, 청

소, 청결, 습관화의 다섯가지를 5 S라 하여

효과적인분임조활동을위한 각종 아이디어

를 공모하거나 토론하고있다. 

결국 분임조 활동의 활성화를이끄는 것이

아이디어이고 직무상개발되는 각종 제안 아

이디어가직무발명으로 이어지고있다. 

기업내 가장 작은 소단위로구성된분임조

는 업무개선, 생산성 향상, 재고관리, 품질

향상, 불량품 제로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업체마다구성된분임조 중에서 어느 분임

조는 활발하게활동하는데 어느 조는 활동하

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무엇때문

일까 ?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임조는 구성원

끼리 대화를통해 원활한협력관계를 유지하

기 때문이다. 

발명칼럼리스트

발명칼럼 분임조 활동을 이끄는 직무발명

TQ 창의력교육개발원장

TQ 창의성(아이디어)법 창시자

(사) 한국발명개발원 교수

(사) 제안 협회 컨설턴트

분임조 활동의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

아이디어이고, 직무상 개발되는 각종

제안 아이디어가 직무발명으로 이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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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는분임조 활동으로 많

은 기업들이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있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기업드라마 중에

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으로

두 개의 팀을 파견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신제품개발은기술팀이하지만 파견된팀은

영업팀과 기술팀, 두 팀을 파견했다. 이유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공통점 때문이었다. 

임직원들은 왜 신제품 개발에 영업팀을파

견했는지 궁금했다. 이유는 소비자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했을 때 잘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제품을 개발하려면 영

업사원들이 소비자와의 접촉을 통해 소비자

욕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좋은

제품을 판매하려면 신기술개발을 통한 신상

품을 개발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첨단제품도 소비자가 구매하

지 않는다면 상품성 없는 제품이 된다. 기술

이 좀 떨어지는 상품이지만 의외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유명 상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시 말해서 신상품을 개발하려

면 첨단기술과 첨단영업전략이 함께 공존해

야 한다. 이것이 초일류기업의 경영전략이

고 직무발명제도다. 

기업의 발명아이디어는
기업문화에 달려있다

신상품, 신기술, 신소재의 중요성을 모르

는 기업은하나도없다. 문제는 신상품, 신기

술,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어

떻게 만들어 주는가에 달려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원이 인정받는 기

업문화, 부담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

하고 실험하며 개척할 수 있는 기업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창조적사원을육성하는기업

이며 초일류기업이라고 한다. 

초일류기업은 사원들의 제안활동을 통해

신상품개발, 신기술개발, 신소재개발에 최

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부담없이 아

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험하며 개척하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

다.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는 기업은 다양한

분임조활동을통하여새로운질문과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포상

이 잘 이루어져적극적이고 창의적인사원들

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제

안해도 포상하지 않거나 오히려 아이디어에

대한 책임을강조하는기업에서는 새로운아

이디어가창출되지못한다.

분임조활동이나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비평을 위한 비평을 하면 소극적이고 부

정적인결과가나타나지만 긍정적평가에의

한 토론이나대화가진행되면적극적이고 긍

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미국에서 개최되는 OM ( o d s ey of mind)

대회에참가했을때 사회자는개회사를통해

『여러분에게는 2,000 번의 기회가 있습니

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말은 에디슨

이 필라멘트를 발명하기까지 1 , 9 9 9번의 실

패를 반복하면서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의적극적인자세와 긍정적인 생각이있

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자세를 습관화시키는 기업이나 개

인은 항상 도전하고 실험하며개척하는사람

들이다. 발명은 미래의 경쟁력을 창출시키

는 생명수와도 같다. 발명가에게 가장 소중

한 것은 긍정적 생각과 적극적 행동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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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사의워크맨은입사한지얼마 안 되는

사원의 아이디어였다. 당시 녹음기와 라디

오가 분리되어 녹음을 할 때는 녹음기를 꺼

내야 하고 라디오를 들을 때는 라디오를 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없애기 위

해 두 가지 제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면

편리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중

간관리자들의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회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반대하는 중

간관리자들의 이야기는 정당했다. 첫째는

제품을생산하기위해 막대한자금을투자해

야 한다는 점과 둘째는 소비자의 기호성이

없는 상품이기때문에위험성이높다는것이

었다. 하지만 회장은 신제품 개발에 대한 모

든 책임을전제조건으로 워크맨 개발에결정

을 내렸다. 소니사를 전자회사로 명성을 쌓

게 만든 것이 워크맨이다. 리더의 긍정적이

고 적극적인사고와판단이없었다면아마도

워크맨은 한참 후에 상품화되었을 것이다.

분임조 활동이 직무발명으로 이어지지 못하

는 이유가관리자편견 때문에아이디어가 창

출되지 못하거나사장되기때문이다. 

아이디어는 교육으로 신장된다
K기업의 김대리는 매일 3개 이상의 아이

디어를 제안한다. 그러나 김대리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대부분제안으로만 그칠 뿐 실질

적으로 인정받지를 못했다. 원인은 제안동

기와 해결방법에 대한 세부적인내용이부족

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었다. 김대리는

제안하는자세와방법을교육받은후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간

단하고 명확한 제안 교육이 김대리의 제안

문제를 해결시켜준 것이다.      

수많은 제안이 반드시 발명품을만드는 것

은 아니다. 특허 등록을 한다고 100% 상품

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제안 아

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고 상품으로 제품화

되기까지는 전문적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

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디어교육은 제안

에서 특허등록까지의 정보교육이고 기술교

육이다.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다수의 생각

이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직무발명아이디어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

구매욕( ne e d s )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아이

디어창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이유는분임

조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욕에 대한 정보, 기

술개발에 대한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여 개

발하기 위해서이다. 즉, 생각은 나눌수록커

진다는 아이디어창출 비결을 일컫는 말이

다. 국내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개발해야 경쟁력을 가

지게 된다. 직무발명 아이디어는 혼자의 생

각보다분임원다수의생각에의하여토론되

고 제안될 때, 상품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

다. 분임조 활동을 통한 정보교육은 아이디

어창출의비결이다.  

아이디어창출은 정보교류가 중요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교육이 사원들에

게 국한되었는데 이제는 최고 관리자층도

교육에 참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

의 경쟁력을창출하기위해서는기업의구성

원들이무엇을어떻게생각하고있는가를알

아야 새로운상품을개발하고새로운상품을

판매하는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경험적

판단 때문이다. 사원과 기업주와의 정보교

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시키는 것이

다. 

각 부서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의 정보를

발명칼럼 분임조 활동을 이끄는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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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성을들으면서대화를할수 있다. 지금까지

활자로만대화를나누던방식에서벗어나얼굴표

정을보고생생한목소리를들으면서그야말로대

화가가능한것이다.

3월초독일하노버에서열린세빗(Cebit) 무역

박람회에서마이크로소프트사( M S )는 단 한번의

클릭으로음성과영상이동시에재생되는비디오

채팅방식을택한MSN 메신저7 . 0을선보였다. 이

는지금까지오디오와비디오가연동되지않는문

제점을해결한것으로새로운메신저세계를열

것으로기대되고있다.

게다가이시스템은비디오의화질을대폭개선

해, 상대방의얼굴을보다선명하게볼수있다. 컴

퓨터의작은화면에서지지직거리는잡음과함께

띄엄띄엄움직이는영상은굿바이인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집계에따르면현재M S N

메신저사용자들은전세계에서무려1억5천5 0 0

만명에이른다. 따라서현재서비스되고있는비

디오메신저서비스의질이보다향상되는경우,

메신저사용자의상당수가새로운서비스를향유

할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 당장미국, 독일

의사용자뿐아니라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

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일본, 브라질, 스위

스 등의국가에서이 새로운메신저의사용이가

능할전망이다.

또한M S는메신저가업무용으로활용되는점에

착안한새로운‘리얼타임커뮤니케이션소프트웨

어’들을발표했다. 간단한메시징은물론이고웹

컨퍼런싱, 인터넷텔레폰등이그것이다. 메신저

와 같은툴을이용해해외지사와영상회의를하

고, 서류를주고받을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이시스템이적용되는경우출장의빈도를줄이

고전화사용료의절감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하

고 있다. 전세계에퍼져있는천명이상의사람들

이 동시에간단한투표를해 결과를도출할수도

있고, 함께동영상자료나프리젠테이션자료를

보면서의견을교환할수도있다. 하나의소프트

웨어를통해각지에흩어져있는사람들이장소에

구애받지않고업무협조를할수있는것이다.

인터넷을이용해전세계를하나의커뮤니티로

묶는노력은기업뿐아니라공공기관에의해서도

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이른바‘그리드프로젝트’라는것이그것인데,

이것은전세계과학기술자를연결하는중요한수

단으로각광받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는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K I S T I )과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의해주도되고

있는데, 이프로젝트는전국에흩어져있는연구

실험장비와컴퓨팅자원그리고인력을하나로

묶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여기서한걸음더나

아가국내뿐아니라세계적연구기관과의네트웍

구축도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단순한정보망공유차원에서그

치지않는다. 사이버M S사의‘리얼타임커뮤니케

이션소프트웨어’와 같이전세계학자들이한자

리에모인대규모컨퍼런스개최를가능케하는

것은물론이고, 장비의공동활용도가능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서울의연구실에서동경과샌디에

고의대형분석기를원격으로조절하고실시간으

로결과를분석하는새로운연구환경이눈앞에왔

다는것이다. 즉, 자기실험실에앉아화상통신으

로 세미나및워크샵등을개최하고, 외국의선진

연구장비를활용해실험하는일도가능할것이라

는 전망이다. 이는연구의패러다임자체를바꾸

는놀라운변화로받아들여지고있다.

이는또한현재컴퓨터자원으로는해결이불가

능한방대한크기의문제를해결하는수단이기도

하다. 전세계에흩어져있는유휴컴퓨팅자원을

하나로연결해, 세계최고의수퍼컴이해결하지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

래두고사귄벗’

부산을배경으로네사나이의우정과삶을

그린영화‘친구’에서곽경택감독은친구를이렇

게정의한다. 같이물장구를친기억도공유하고,

오랜만에만나술잔을기울이면서흉금을털어놓

는 사이가이 영화에서말하는친구의개념이자

우리가흔히알고있는친구일것이다.

그런데어느틈엔가친구의개념이바뀌고있다.

아니친구를만드는방법에또 다른형태가생겼

다고나할까? 매일같이대화를나누고가끔은중

요한정보도주고받으면서도얼굴은물론이고진

짜이름도모르는이상한관계의친구들이등장한

것이다. 바로인터넷세대가만들어낸새로운친

구들, 채팅친구가그들이다.

인터넷의발달은인간의상상속에나존재하던

세상과생활방식을만들어내고있다. 컴퓨터의전

원을켜는것만으로수십킬로미터이상떨어진곳

에있는사람과대화를나눌수있게된것이다.

같은관심사를가진사람들끼리모여인터넷카

페나클럽을만들어활동하는것은물론이고, 컴

퓨터만켜면메신저에접속해바로수다를떨 수

있다. 대화를나눌수있는상대가한정되어있는

전화와달리인터넷에접속한사람누구든종알거

릴 수 있는메신저는전혀새로운문화를만들어

낸 것이다. 그뿐이랴, 인터넷의발달로우리는신

문이나T V뉴스보다도빠르게온갖소식과정보를

접할수있을뿐아니라, 방이나사무실에앉아쇼

핑을끝낸다. 쌀과채소심지어는아파트를쇼핑

하기도한다. 또한모르는사람과친분관계를맺

을수있을뿐아니라, 한발더나아가자신의주장

을대중에게알리고지지를얻어낼수도있다.

그야말로모든것이가능한세계. 각종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보유하고있는서버에서오고가

는 많은신호와정보들이또 하나의세계를만들

어낸것이다. 이것은이제하나의사회로써그기

능을담당하고있다. 더군다나이 사회는하루가

다르게진보하고있다.

간단한텍스트정보만을주고받던시대에서벗

어나그림과동영상이주된컨텐츠가되면서점점

더실생활과가까워지고있는것이다.

선두를달리고있는포털사이트업체와소프트

웨어생산업체는물론이고유수한국가연구기관

들이좀더진보한인터넷세상을창조하는데여념

이없다.

젊은이들에게대화만큼친숙한의사전달방식

이 바로채팅이다. 컴퓨터의전원만켜면두어개

의작은창이뜨고바로메신저로접속이된다.

작은창에는현재인터넷에접속해있는친구들

의이름이쭈욱뜨고, 바로대화를나눌수있다. 

게다가이젠아예눈앞에서대면하듯얼굴을보

세계는 지금

유 지 영
<과학신문기자>

공간을초월한새로운세계

MS 등새로운메신저서비스선보여

그리드구축으로지구촌과학자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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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계산을수행할수도있다는것이다.

이런시도는연구개발효율의극대화를위한과

학자들간의연대뿐아니라과학과사회의관계를

더욱긴밀하게하기위한노력으로이어진다.

EU 집행위원회는중요한과학적이슈에대한

파악과잠재적위험에대한정보를일반국민들과

공유하기위해S I N A P A S E (과학기술정보제공시

스템Scientific Information for Policy Support in

E u r o p e )을 구축키로하고, 지난3월7일부터1 1

일까지1천명의각계전문가들이모인사회포럼

에서이같은문제를심각하게논의한바있다.

이는인터넷이라는독특한시스템을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는개념이기도하다. 유럽전역에흩

어져있는수많은연구기관들이무슨일을하는

지, 또한어떤성과를냈는지한꺼번에감시한다

는것은물리적으로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인터

넷이라는거대한끈에묶였기때문에이런일이

가능하다. 그야말로공간을초월하는새로운세상

이인터넷상에펼쳐지는것이다.

인터넷커뮤니케이션의새로운형태로자리잡

은블로그또한중요한화두다.

세계포탈업계의블로그경쟁도올한해뜨거울

전망이다. 포탈업계의M S로불리는구굴의경우,

블로거( h t t p : / / w w w . b l o g g e r . c o m )를 합병하는

등블로그전쟁에나섰다.  

야후도만만치않다. 

야후는아예새로운글이자주올라오는블로그

를쉽게관리할수있는이동형RSS 서비스를추가

했다. RSS기능은신문을구독하듯미리방문할블

로그를설정해두면, 새로올라온글을모아한번

에보여주는기능이다.

야후는여기서더나아가이서비스를휴대전화

나PDA 등휴대기기에서사용하는이동형서비스

로발전시켰다. 주간소식이나관심분야의뉴스가

자동으로P D A에뜨도록한것이다.

이이동형R S S기능은데스크탑이나노트북에서

검색하는것보다불편한것이사실이나, 야후는

서비스개선으로사용자가불편함을느끼지못하

는새로운시스템을구축한다는야심을밝히고있

다. 야후의이동형RSS 서비스와같이컴퓨터와휴

대전화기의경계를넘나드는서비스는더욱탄력

을받을전망이다.

일본NTT 도코모는미국아도비시스템사와공

동으로PDF 파일을휴대전화에서볼수 있는서

비스를제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 PDF파일은아

도비의전자문서프로그램으로, 최근인터넷에서

유포되는상당수의전자문서들이이형태로작성

되고있다. 따라서도코모사의서비스가본격제

공되는경우휴대전화로급한문서를주고받는것

도가능하다.

이 서비스를위해서도코모는제3세대휴대전

화 서비스인‘F O M A’단말기에PDF 파일열람

소프트웨어인‘Adobe Reader LE’를탑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앞서샤프가이미NTT 도코모용

휴대전화기에서PDF 파일과M S오피스파일을열

람할수있는‘다큐먼트뷰어’기능을독자개발해

탑재해왔다. 

이를통해도코모는제 3세대휴대전화전체에

서 문서열람서비스를제공할수 있을것으로기

대하고있다.

세상은인터넷이라는새로운도구를통해급변

하고있다. 아니차라리새로운세계와질서를창

조해냈다는것이더적합한표현이다.

인터넷은공간을초월한새로운생활패턴을만

들어내고있다. 혹자는정보통신의발달이인간을

고립시키는역작용을한다고지적하지만, 한편에

서는거대한지구가작은휴대전화기안으로들어

가면서많은인류를더가깝게하고있는것이다.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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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서류 신청 당시 서식화면에서 나타난 수수료 금액과 신청이력조회 화면의
수수료 금액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한번에 여러건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신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정상 건만 접
수하게 되므로 신청이력조회 하면에서 나타난 수수료는 발급가능것을 접수하여 계산된 수
수료입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서식화면의 수수료와 신청히력조회 화면의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실 때에는 신청이력조회 화면의 수수료 금액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은 어떻게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 받습니다까?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 P C T / I S A / 2 1 0 )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 P C T / I S A / 2 0 3 )를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을 동일한 날 송부합니다.

1매의 CD-R에 여러건의 국제출원서를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할 수 없습니다. 1매의 C D - R은 1건의 개별 국제출원건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1건의
국제출원은 1매의 C D - R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선진 외국의 영업방법 관련 특허 공세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1 9 9 8년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State Street Bank ; SSB)사건을 계기로 영업방법
관련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논란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어졌으며, 세계적인 흐름도 영업
방법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업방법 관련 발명에 대하여 선행
기술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진 외국의 영업방법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책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국제예비심사 청구서의 제출 후에 선택국을 추후선택 항할 수 있습니까?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 후에 선택국을 추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
제예비심사청구서에서 최소 1국 이상의 국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통상은 국제예비심사
청구서에 해당국 모두가 선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후 선택은 특허협력조약 제
2장의 구속을 받지 않던 국가가 구속을 받게된 경우에 발생됩니다.
추후선택을 할 경우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동일한 기명날인을 한 통지서를 국제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을 우선일부터 3 0월까지로 연
기하기 위하여 국내단계 진입과 관련된 조약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
여는 우선일부터 1 9월까지 추후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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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물건을

창조하는 것

만이 발명은 아니

다. 이미 존재하는

물건의 재료를 바

꾸는 것도 훌륭한

발명의 기술이다.

새로운 재료로 대체된 물건은 기존보다 값

싸거나, 수명이 길어지거나 혹은 더욱 고급

으로 변한다. 재료만 바꾸어도 완전히 다른

상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수년전 속옷 업계

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팬

티 전쟁, 속옷 업체들이 팬티에 고급 기능성

재료를 앞다퉈 사용하면서, 한바탕 신경전

이 벌어진 것이다.

선제공격을 한 쪽은S사. 당시 한창 인기를

끌던 숯을 팬티에 끌어들였다. 그 무렵 숯은

뛰어난 탈취기능으로 마치 만물박사처럼 집

안 구석구석 여기저기에서 사용되고 있었

다. 냉장고에 들어앉아 김치 냄새를 제거하

는가 하면, 거실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곤

공기정화 기능까지 담당했다. 숯의 미세한

숨구멍이 나쁜 냄

새 입자를 빨아들

이고, 습기를 조절

한다는 연구결과

가 나왔기 때문이

다. 그 동안 집안

의 나쁜 냄새를 없

애느라 화려한 분무기에 들어있는 화학약품

을 뿌리던 주부들은 꺼림직한 분무기 대신

에 숯을 선택하기시작했다.

어차피 공기 정화기능이 탈취기능과 같다

면 이름모를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인

공 향보다는 자연의 산물인 숯이 몇 배는 나

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덕분에 숯불구이 고기집에서나 사용하던

숯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불티나게 팔

렸다.

S사는이런 숯의 인기를 속옷에 이용한것

이다. 살갗에 직접 닿는 속옷이니재료에 민

감한 것은 당연한 일. 인체에 무해하고 탈취

기능까지 있는 숯을 팬티에 입혔다고 하니,

그보다 더 좋은 선전이 있을 수 없다. S사는

이 팬티로 톡톡한 재미를 봤다.

S사가매출을올리고 신바람이나면, 경쟁

사인 B사는 떨어지는 매출로 배가 아프기

마련. S사가 숯 팬티로 승승장구하자, B사

도 기능성 재료를 이용한 팬티 아이디어 사

냥에 나섰다. 

B 사가 주목한 것은‘황토’. 숯의 인기가

한창일 무렵 또 하나의 자연바람이 불기 시

작했으니 바로 황토가 주인공이었다. 황토

를 가열하면 원적외선이 방출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는 황토방이 속속 생겨

났다. 남녀 노소 모두 뜨끈뜨끈하게 달궈진

황토방에 모여 앉아 땀을 빼는 진풍경이 연

출됐다.

게다가 황토방을 다녀오신 어르신들은

‘힘이 난다’는 등‘몸이 가뿐하다’는 등 찬

사를 입에 달고 사시니 당연히 황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마련이었다.

B사가 이런 기회를 놓칠리 만무했다.

황토물을들인 이른바‘황토 팬티’를 내놓

았다. 이 상품은 황토물에 팬티를 담가 붉은

빛이 나도록 가공한 것이었는데, 건강을 꿈

꾸는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팬티에서원적외선이 방출되어, 남성을 굳

세게 만들어준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것이

다.

양 사는 이들 기능성 팬티로 톡톡한 재미

를 봤다. 모두 일반 속옷보다비싼 값에 팔렸

다. 그저 땀을 잘 흡수하는면으로만든 작은

속옷이었을 뿐인데, 재료를 조금만 바꿨더

니 금새 고급품으로 둔갑한 것이다.

발명사에는 이처럼 재료를 바꿔서 성공한

사례가 많다.

인간이 만들어낸제 3의 물질, 플라스틱도

실은 재료를 바꾸는 과정에서 탄생한 산물

이다.  

지금이야 모든 당구공은 고품질 플라스틱

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코끼리

의 상아를 주재료로하고 있었다. 덕분에 당

구는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고급 스포츠였다. 

상아공의가격이너무 비쌌기 때문에 서민

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는 영역이었던 것이

다. 

그러나 귀족들도 모두가 당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구공이 비쌀 뿐 아니

라 몹시 귀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구공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던 것

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몸이 닳은 쪽은 당

구용품을 파는 업체였다. 당구를 즐기는 인

구가 줄어들자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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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달라진다. 한 개에 십여만원을 호가하

는 건강베개는 솜이나 깃털대신에 라텍스

고무를 사용했다. 부드럽고 복원력이 뛰어

난 라텍스의 특징에 착안해, 베개를 만든 것

뿐인데, 고급 힛트상품이 된 것이다. 

또 콩이나 매실 씨앗을 넣은 베개도 인기

다. 잠자는 중에도 건강을 생각하는 심리를

이용한 이 아이디어 상품은 개당 7 ~ 8만원

에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하고한다.

플라스틱 안경 렌즈도 마찬가지다. 유리

렌즈의 잘 깨지고 무거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재료를 찾은 끝에 탄생한 것이

플라스틱렌즈다.

은은한향기를풍기는‘향기인형’은, 평범

한 솜 대신에 방향 물건을 넣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한 인쇄업자는 평범한 종이 대신에 합성수

지 비닐에 인쇄를 해서 찢어지지 않는 명함

을 만들었다. 

변함없이 이름을 기억해달라는 뜻으로 만

들어진 이 명함은 비즈니스맨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보통 종이명함보다 두 세배의 가격

으로 팔려나갔다.

이처럼 재료를바꾸는 발명은기존의 불편

함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

들이 많다. 

무거운 재료는 가볍게 하고, 약한 재료는

튼튼한 것으로 바꾸고, 비싼 것은 값싼 것으

로, 환경을 헤치는 것은 친환경적인 재료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명품들이 쏟아

져 나오는 것이다.

재료를 바꿀 것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

자. 불편하고 비싼 물건이 있었다면, 대체할

재료는 없는지 곰곰이 따져보자. 

작한 것이다.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모두 도산할 지경이었다. 

결국 당구용품업자들은궁리 끝에 상아를

대신할 당구공 재료에 현상금을 걸기에 이

르렀다. 

물론, 플라스틱이 발명된 것은 이보다 훨

씬 더 후의 일이긴 하지만, 이 때의 일을 계

기로 플라스틱의 연구가 시작된 것은 사실

이다.

또 마가린도버터의대용품을찾는 과정에

서 찾은 발명품이다.

마가린이 태어난 것은 나폴레옹 3세 제위

시절인 1 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였다. 

당시 프랑스는혁명이후계속된 전쟁과사

회불안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다.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굶주림은 군인

도 예외가 아니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식

량생산은 바닥권이었다. 당연히 버터같은

고급 음식은 구경도 못할 때였다. 이런 식이

니 군의 사기가 연일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위기감을느낀 나폴레옹황제는당시

최고의 과학자인 H .메주무리를 불러, 버터

를 대신할 음식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군대

의 사기를 복돋고, 영양실조 상태에 빠진 국

민을 위로한다는 명분에서였다.

황제의 명을 받은 메주무리도 이번에는난

감했다. 우유에서 버터를 만드는 것은 상식

인데, 우유없이 값싼 재료로 버터를 만든다

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

는 일. 그는 우유를대신할재료를찾아 헤맸

다.

‘어차피 버터도 우유의 지방을 분리해서

굳힌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다른 기름을 사용

해도 기름진 음식을 만들 수 있을거야.’

메주무리가 우유의 지방을 대신할 재료를

찾아다닌지 한 달 째에 접어들었던 날, 그는

조수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고래에

서 분리한 기름이 버터와 비슷하다는 보고

였다. 그는 당장 고래의 지방 덩어리를 실험

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고래는 값

싼 고기였으므로, 아주 제격이었다.

“좋았어바로 이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고래의 지방을 실험하던 메주무리는 기뻐

소리쳤다. 지금까지 사용한 재료중에 가장

버터의 맛에 가까웠던것이다. 

좀 더 실험이 필요했지만, 더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만큼 사정이 촉박했다. 메

주무리는 고래에서 얻은 기름을 경화유와

함께 섞어 굳혔다. 

버터와 같은 깊은 맛은 부족했지만, 색이

나 냄새가 영락없는 버터였다. 그러나 값은

버터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바로 마

가린이 탄생한 것이다.

마가린으로 힘을 얻은 프랑스군은 그 해

크림전쟁에서 러시아에 승리를 거두며, 위

력을 발휘했다. 

작은 발명품 하나가자신감을잃어가던프

랑스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

라, 유럽역사를 바꾼 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재료를 바꿔 탄생한 발명

품은 수없이 많다.

단순한 베개 하나도 재료를 바꾸면,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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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Invention & Patent March 2005 March 2005 Invention & Patent 7 3

마루밑의소년

대청마루를통해가을의 맑은공기가방으로

스며들었다. 열린문틈으로어린아이들의목소리

가 흘러나왔다. 일제히합창하는소년들의소리

가산뜻한바람을타고음악이되어춤을추었다.

“하늘천, 따지. 검을현…….”

아이들의소리를따라훈장의엄한목소리가주

위를휘어감았다.

“예끼, 이놈들. 열심히들못하겠냐?”

단상을내리치는담뱃대끝으로아이들의눈이

쏠렸다.

“하늘천, 따지…….”

갑자기조용하던주위에무슨소리가들렸다.

아이들은일제히일어나문밖으로나갔다. 소년들

의 눈에는맑은가을하늘과곱게익은감나무만

이눈에띄었다.

“야. 너분명그소리들었지?”

“그래, 분명히들었어. 그런데…….”

아이들은근원지없는소리에의아해하며다시

방으로되돌아갔다.

“자. 딴데신경쓰지말고, 독서삼매라고했느

니라. 무릇책에빠지면잡념이없고아무소리도

듣지못한다했으니책읽기에전념하여라.”

“예.”

서당아이들은약속이라도한듯똑같이대답했

다.

“하늘천, 따지, 검을현…….”

어디선가아까의그 소리가또 들렸다. 서당의

웅성거림은심해졌고쉽게진정될것 같지않았

다.

훈장은자리에서일어나문밖으로나갔다. 주위

에는개미한마리보이지않았다.

‘아니? 도대체어디에서나는소리지?’

고개를갸웃거리던훈장은갑자기몸을숙여대

청마루밑을내려다보았다.

서당아이들이종종숨어낮잠을자던곳이었

다.

“게누구냐? 넌도대체누구야? 사람이면신원을

밝히고귀신이면물러가라.”

훈장은어두운곳에서눈을반짝이는어린소년

을보고당황해서소리쳤다.

방안에서글을읽던소년들이구경거리를기다

렸다는듯순식간에몰려나왔다.

마루밑에서허름한옷을입은소년이기어나

왔다. 소년의모습은먼지와거미줄로뒤범벅이

되어거지꼴이었다.

“훈장어……르신, 죽을죄를……졌습니다. 그

냥저도글을배우고싶어서. 그래서몰래.”

더듬거리는소년은두려움에가득찬 듯 시선

둘 곳을몰라바닥만을뚫어지게바라보았다. 마

루 밑에서기어나온소년의얼굴은부끄러움에

귀밑까지새빨갛게달아올라있었다. 꼭홍당무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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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저녀석은?”

먼지투성이소년을알아보는목소리가서당아

이들의틈을비집고흘러나왔다.

“그래맞아! 저녀석은관기해명의자식놈아

냐.”

또 다른목소리가고개를숙이고있는소년을

향해날아들었다.

“뭐? 관기의아들이주제도모르고글을배우려

한다고?”

서당아이들이비아냥거리는소리가소년의귓

전을맴돌았다.

“조용히하지못하겠느냐.”

아이들은일제히입을다물었고서당에는무거

운침묵이흘렀다.

“가거라. 이곳은네가올곳이못되느니라. 다

음부턴이런불상사가없도록하거라. 이런일이

다시있을시에는내 심히시비를가릴것이니라.

그리고네녀석들은하던글공부마저하거라.”

훈장의눈치를보던서당아이들은하나둘 누

더기소년에게눈을흘기며들어갔다.

곧이어훈장이싸늘한눈초리에두어번의헛기

침을한후방으로들어갔다.

방문이세차게닫혔다.

혼자마당에남겨진소년은흙먼지를털어내며

무거운발걸음을옮겼다.

허름하고낡은옷을걸치고아쉬운듯 서당을

바라보던이소년이바로후에측우기를발명하는

장영실이다.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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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과정

[과정소개]
본 과정은‘특허명세서 작성’관련 첫 과정으로

명세서 작성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룹니

다. 명세서의 의의 및 역할에서부터 도면 작성, 청

구범위 해석 및 침해여부 판단, 명세서 보정 및 정

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총

5일에 걸쳐 학습하게 됩니다. 본 과정을 마치면, 

명세서 및 도면, 청구범위에 대한 이해와 함께,기

초적인 수준의 명세서 및 도면 이해와 작성, 청구

범위 해석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대상]
· 특허명세서작성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개인발명가 및 대학생포함) 

· 기업체 특허업무 담당부서원, 특허법률사무소

근무요원

[학습목표]
•명세서와 도면의 의의 및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명세서 작성시 발명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도면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필요성과 원리, 방법을 이해

하고 적용할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 및 유의점을 이해하고 적

용할 수 있다. 

•명세서 보정의 의의와 그 유형을 이해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특허명세서의 구성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요령

- 명세서 보정 및 정정 방법

[학습목차]
1. 명세서 및 도면의 의의 및 역할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작성요령

3.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특허침해여부 판단방법

4. 특허청구범위 작성요령

5. 명세서 보정 및 정정실무

6. 출원시 기술수준과 공지배제설

특허명세서작성(1) - 작성기본요령 일반인초급과정

특허청과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제고및국제화시대에부합하는경쟁력을갖춘지재권전문가양성을위한전문포탈사
이트인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일반인, 청소년, 학부모, 발명지도교사, 전문가, 자격증등다양한분야에걸쳐80여개의콘텐츠를365일언제나무료로서비스하고있는사이버국
제특허아카데미에여러분의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문의: 02)3459-2771~5 (한국발명진흥회인력개발팀)

www.ipacademy.net

[과정소개]

학생들에게는 과학원리를 기초로 한 발명을 인식

시켜야 학습의 연장이라고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원리 중 생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과학원리를 찾아내어 소개하고, 그 사례가

적용된 발명품을 분석·제시하였습니다.

[학습대상]
초등학교 4 ~ 6학년 정도의 학생 및 청소년

[학습목표]

•발명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계기 및 발명의 실

제 활동 등의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발명 활동

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내용]

1. 눈으로 먹는 아이스크림, 삼겹살 집의 사례를

통한 발명의 의미

2. 젓가락 및 가위 등의 사례를 통한 발명의 종류

3. 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발명 아이

디어의 사례

4.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습용품에서 착안

한 발명의 사례

[학습목차]

1차시 :  발명이란 무엇인가? 

2차시 : 생활 속에서 찾는 발명-가정생활편

3차시 : 생활 속에서 찾는 발명-화장실편

4차시 : 생활 속에서 찾는 발명-학습용품편

강사소개

•각종전국학생발명관련대회

대상,  금상외3 0 0여명수상지도

•전국학교발명협회경기부지회장

•한국발명진흥회발명교육콘텐츠

연구개발위원

•현재송탄중학교발명반지도교사

초등고학년발명백과- 사례편 초등학교고학년과정

저 자 전인기 선생님

학습분량 총 4일차

수료기준 7 0점

평가기준 학습진도 1 0 0

강사소개

•한국발명진흥회특허전문강사

•삼성종합기술원특허교육강사

•서강대영상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

특허강사역임

•매경TV "지금은특허전쟁시대" 진행자

(2002년1월-2002년 6월)

•1997. 5 - 현재: 유미특허법인변리사

저 자 이원일

학습분량 총 5일차

수료기준 7 0점

평가기준 학습진도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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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치아는신체와분리된딱딱한물체가

아니고몸에붙어있는장기이다. 따라서치

아건강과전신건강은밀접한연관을가지고있다.

특히전신건강에문제가발생되거나피로하여신

체저항력이떨어지면잇몸이붓거나치아가흔들

리고구강점막이허는증상이나타난다는점에서

구강에나타나는증상은전신건강의바로메터라

고도할수있다. 과거에는전신건강이구강질환

발생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생각하였다. 즉잇

몸염증과같은치주

질환의발생은결핵

이나당뇨비타민부

족과같은전신적인

질환과관련이있다

고생각하였다. 또한

치주질환발생은전

신적인면역상태와관련이있다는점에서전신건

강의상태와관련이있다고볼 수있다. 그러나최

근에는역으로구강건강상태와전신적인질환이

관련있다는연구보고가많이나오고있다. 구강

건강이나쁘면식사시잘 씹지를못하여음식물

섭취에영향을줌으로써소화불량이나영양실조

에걸린다는것은이미잘알려진사실이다. 특히

치아가없어서음식을잘씹지못할경우, 음식물

을 그냥삼켜서위장병발생을증가시킨다. 일반

적으로치아가없는노인들의경우위장장애와

소화불량을호소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영양실

조나소화불량외에도1 9 4 0년대부터국소감염설

이론이유럽치과의사에의해서제기되었는데치

아에염증이있으면염증부위에있는병원체가

혈관을타고전신적으로퍼져서심내막염과같은

전신적인질환을일으킨다는국소감염이론이유

행 되었다. 따라서1 9 4 0년대는염증이있는치아

를빼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이러한이론이치

아를 치료하기보다

는 치아를빼는결과

를 야기하기때문에

치과계에서1 9 6 0년

대 이후에는큰 주목

을받지못하였다. 그

러나 1 9 9 0년대부터

치주질환이걸린사람의경우심혈관질환이잘

발생된다는연구결과가보고된이래로구강질환

이 전신질환발생에직간접적인영향을준다는

연구결과가계속보고되고있다. 최근미국치주

학회보고에따르면구강내잇몸조직이세균과세

균 부산물의저장소역할을하고이러한것들이

혈관을통하여다른신체기관에영향을주어서

당뇨나임산부인경우에는저체중아분만을일으

키기때문에임산부의경우건강한잇몸관리를

건강하게 삽시다! |||구강건강과 심장질환의 관련성

권 호 근 | 연세대학교예방치과학교실

구강건강과심장질환의관련성

구강건강은전신적인건강상태를

알수있는시금석이자 전신건강에도

많은영향을주는것을알수있다

구강건강과 심장질환의 관련성 ||| 건강하게 삽시다!

강조하고있다. 따라서임산부인경우잇몸질환

이 있는경우즉시잇몸치료를받을것을권고하

고있다. 이밖에도최근에는치주염이심혈관질

환 발생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많은연구들이

보고되고있다. 현재까지알려진치주염이심장질

환을일으키는발생기전은다음과같이설명되고

있다. 잇몸에심한염증이있는환자의경우증상

이없는약한균혈증( bacteremia)이있는경우가

흔하다. 이때혈액내의세균세포막의주요성분이

혈관벽세포를자극하여염증매개물질을만들고

이러한매개물질이혈액응고체계를활성화시켜

그 결과혈청내 섬유소원소피브리

노겐을 증가시켜서

혈액내 혈전을증

가시키게된다.

그결과동맥경

화 병소가 생

기고 혈관이

막힐 경우

에는 급성

증 상 인

뇌졸중과급성심근경색증이발생될수있다. 역

학조사결과에따르면치주염을가지고있는사람

은 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서혈관벽에혈전이

쌓여서두꺼워진다는연구결과가있다. 따라서

심장질환환자의경우도임산부와마찬가지로심

장치료와함께잇몸치료를함께받을것을미국에

서는강력히권장하고있다. 그밖에도만성적인

구강내의감염상태는기도감염을유발하고이는

뇌혈관의허혈상태를일으킬위험을증가시킨다

는 연구보고도있다. 이상과같은최근의연구보

고를볼때구강건강은전신적인건강상태를알

수 있는시금석이자또한전신건강에도많은영

향을주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구강건강

증진뿐만아니라심혈관질환예방을위해

서 라도일상적인구강건강관리는매우

중요하고특히치주염이있을경우즉시

치료받아야한다.

발•특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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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퍼즐정답은다음호에게재하며,

정답자중3명을추첨하여

월간<발명특허>지1년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정답을적어

매월1 0일까지보내주십시오.

1. 웃으면서이야기함

3. 문장의뜻을강조하기위하여반어를사용하는수사법

4. 부정이없는공평하고명랑한선거

6. 날씨가맑고따뜻하다는뜻으로, 봄을일컫는말

9. 생명체에일정한화학적물질을줄때일어나는생체현상의

변화를연구하는학문

11. 남의말을귀담아듣지않고곧흘려버림을이르는말

12. 문서나문구를넣어두는궤

14. 지급인과수취인이서로직접만나돈을주고받지않고

지급인이수취인의은행예금계좌에입금시켜수취인의

수중에들어가도록하는결제제도

15. 도로돌려서줌. 환부

2. 밥•반찬그밖의음식들을벌여놓고먹는상

4. 공공사무를처리할목적으로공법에의하여인격을가지게된

법인

5. 조선왕조때, 대동미•대동목의출납을관장하던관청

7. 근세조선사회계급의하나. 동반•서반및사대부문벌의

상류계급

8. 조선왕조때권선징악을취지로한향촌의자치규약

10. 어떤가격으로일단판후에, 사례금•보상금의형식으로

일정비율의금액을산사람에게돌려주는일

12. 문틈으로들어오는바람을막기위해문짝가에붙인종이

13. 나이6 1세의일컬음. 회갑

15. 약재를가루로만들어반죽하여작고둥글게비빈약

가로열쇠 세로열쇠

함께 풀어봅시다
❶ ❷ ❹ ❺

❸

❽ ❻ ❼

❾ ❿

2월호즐거운퍼즐정답

구 정 미 소 망 상

평 행 봉 향

의 책 가 보

장 마 루 무 호

제 간 악 무

망 석 중 이 악 역

기 역 사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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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 | 즐거운퍼즐

즐 거 운 퍼 즐

즐 거 운 퍼 즐

KIPA 게시판

1. 일반단기교육(전과정‘0 5년신규과정, 각과정별고용보험에의한교육비일부환급가능)

2. 지재권특별교육( 2개, 각1회, 각과정별고용보험에의한교육비일부환급가능)

3. 기업단체위탁교육(온라인및오프라인)

과정명:기업체(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각종기관, 연구소, 학교, 단체등) 임직원의특허마인드제고과정(온라인및오프라인가능)
*해당기업(기관) 요청이있을시교육프로그램, 일정및장소, 운영방식, 위탁교육비등전반적내용에대한상호협의에의한교육실시
*세부내용참고: 기업단체위탁교육

분
교육과정명

온·오프라인
수료 2 0 0 5 년 월별 교육일정 교육훈련비

야
Blended Learning

기준 교육대상 (단위:천원)

O N O F F (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0월 1 1월 1 2월 회원 비회원

지식재산권기초
*해당 5일

오프라인교육 일반인,학생, 7 (월) 9 (월)
- 특허입문자를위한과정

O N : 2개선수학습 ( 3 0시간)
출석률 특허입문자, - - 3 5 0 4 0 0

8 0 %이상 기업특허실무자 1 1 (금) 1 3 (금)

산업재산권출원과보정서작성
오프라인교육 1 8 (월)- 의견서및보정서작성 *해당 5일

출석률 〃 - 3 5 0 4 0 0
- 거절이유중간서류작성 O N : 2개선수학습 ( 3 0시간)

8 0 %이상 2 2 (금)
- 거절의특이사항, 대응등

오프라인교육특허법률사무소
2 0 (월)

특허관리전략연구
*해당 5일 출석8 0 %이상 업무경력3년미만인

- 3 5 0 4 0 0
O N : 2개선수학습 ( 3 0시간) *온라인평가 분도가능, 기업및 2 4 (금)

→우수표창 기관특허담당자

특허명세서작성스킬업
오프라인교육

2 3 (월)
- 영문명세서, 전기전자,

*해당 5일 출석8 0 %이상
〃 - 3 5 0 4 0 0

기계금속, 화학생물( 3개기술)
O N : 2개선수학습 ( 3 0시간) *온라인평가 2 7 (금)

→우수표창

특허청구범위해석과침해판단 3일
오프라인교육 기업및기관 8 (수)

*비환급과정
*비해당

( 2 0시간)
출석률 특허업무경력 - 3 2 0 3 7 0

8 0 %이상 3년이상인자 1 0 (금)

오프라인교육특허법률사무소
2 5 (월) 4 (월)특허D B검색SKII UP *해당 4일 출석8 0 %이상 업무경력3년미만인

- - 3 5 0 4 0 0
- 기초부터활용까지 O N : 2개선수학습 ( 2 4시간) *온라인평가 분도가능, 기업및 2 8 (목) 7 (목)

→우수표창 기관특허담당자

특허소송전문
*해당 4일

오프라인교육 기업및기관 1 1 / 2 8 (월)
- 특허소송모의연습

O N : 2개선수학습 ( 2 4시간)
출석률 특허업무경력 - 3 5 0 4 0 0

(Role Play) 8 0 %이상 3년이상인자 1 2 / 1 (목)

특허및기술도입 *해당 4일
오프라인교육 2 4 (월)

라이센스계약 O N : 1개선수학습 ( 2 4시간)
출석률 〃 - 3 5 0 4 0 0

8 0 %이상 2 7 (목)

*해당 5일
오프라인교육 1 4 (월)

특허기술로드맵
O N : 1개선수학습 ( 3 0시간)

출석률 〃 - 3 5 0 4 0 0

8 0 %이상 1 8 (금)

*해당 4일
오프라인교육 2 1 (월)

국제특허분쟁사례연구
O N : 1개선수학습 ( 2 4시간)

출석률 〃 - 3 5 0 4 0 0

8 0 %이상 2 4 (목)

*해당 4일
오프라인교육 기업및기관 8 / 2 9 (월)

미국특허전문
O N : 1개선수학습 ( 2 6시간)

출석률 특허업무경력 - 3 5 0 4 0 0

8 0 %이상 1년이상인자 9 / 1 (목)

S/W, 반도체, IT  
3일

오프라인교육 1 1 (화)
특허M a n a g e m e n t *비해당

( 2 0시간)
출석률 〃 - 3 2 0 3 7 0

*비환급과정 8 0 %이상 1 3 (목)

특
허
기
초
코
스

특

허

향

상

코

스

특

허

전

문

코

스

분
교육과정명

온·오프라인
수료 2 0 0 5 년 월별 교육일정 교육훈련비

야
Blended Learning

기준 교육대상 (단위:천원)

O N O F F (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0월 1 1월 1 2월 회원 비회원

오프라인교육 생명공학,의약
7 (월)생명공학및의약( B T ) *해당 8일 출석8 0 %이상 ( B T )분야의

- 5 0 0 6 0 0
특허전문과정 O N : 2개선수학습 ( 3 2시간) *온라인평가 특허업무 3 0 (금)

→우수표창 종사자

오프라인교육 전기, 전자

특허정보관리전문가 *해당 8일 출석8 0 %이상 기술분야 1 0월
-

1 2월
8 0 0 1 , 0 0 0

(전기, 전자기술분야) O N : 3개선수학습 ( 6 0시간) *온라인평가 특허업무 1 4 (금) 9 (금)

→우수표창 종사자

전

문

코

스

※일반단기교육은노동부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가입사업장재직근로자는훈련비일부를환급받을수있습니다.

(단, 대규모및우선지원대상기업에따라적용비율이다릅니다.)  

※비환급과정이라고명시된과정은노동부고용보험에의하여일부교육비가환급되지않습니다.

※해외연수교육(해외연수단파견) 및세미나는우리회교육사업의범위이며, 필요시개최할계획입니다.

2 0 0 5년연간오프라인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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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5년 산업재산권 출원과 보정서 작성과정 일정표
<특허기초코스>

•온·오프라인Blended Learning : 온라인( 2개선수학습) + 오프라인( 5일, 총3 0시간)

•오프라인교육일정: 2005년4월1 8일(월) ~ 4월2 2일(금) 

•오프라인교육기간: 5일(총3 0시간)

•오프라인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멀티미디어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1 8층)

•온라인선수학습: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지식재산권기초”,“특허출원방법”(일반인과정)

( w w w . i p a c a d e m y . n e t )

•수강료( 1인당) : 우리회회원사3 5 0 , 0 0 0원 •비회원사: 400,000원

“특허등록에의한적극적효력부여목적으로특허출원인의거절이유의적극적대응능력배양”을 위한산업
재산권출원과보정서작성분야의특화과정

교육목적
•독점권인특허권취득을위한심사과정에서의필수서류인의견서및보정서작성요령습득

•거절이유별고유특징에대한충실한이해및거절이유별대응방안의학습을통한특허권취득가능성증진

교육대상
•일반개인출원인/ 기업및부설연구소특허담당/  관련부서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기타관계자

교육인원 : 40명, 비합숙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시간) 강사 소요시간

1 0 : 0 0 ~ 1 0 : 3 0 과정안내및O/T (교육생상호인사, 일정소개) 인력개발팀 0 . 5

1일

1 0 : 3 0 ~ 1 2 : 0 0 특허법/실용신안법개관1 (특허출원단계) 유상건변리사 2

1 3 : 0 0 ~ 1 5 : 0 0 특허법/실용신안법개관1 〃 2

(특허등록단계,실용신안법,개정논의안) 〃

1 5 : 0 0 ~ 1 7 : 0 0 특허와실용신안의특이점(보정범위, 이중출원범위등) 〃 2

1 0 : 0 0 ~ 1 1 : 3 0 거절이유의종류 한상천변리사 1 . 5

2일
1 1 : 3 0 ~ 1 3 : 0 0 거절통지를받은경우의대응및보정서작성시주의사항 〃 1 . 5

1 4 : 0 0 ~ 1 5 : 3 0 의견서및보정서작성실습1 (성립성, 1발명주의,신규성) 〃 1 . 5

1 5 : 3 0 ~ 1 7 : 0 0 의견서및보정서작성실습2 (선출원주의,확대된선출원주의) 〃 1 . 5

10:00~12:00 의견서및보정서작성실습3 (신규사항추가금지, 진보성) 한상천변리사 2

3일 1 3 : 0 0 ~ 1 5 : 0 0 기계분야발명의의견서및보정서작성실습 안태현변리사 2

1 5 : 0 0 ~ 1 7 : 0 0 화학분야발명의의견서및보정서작성실습 김정민변리사 2

1 0 : 0 0 ~ 1 2 : 0 0 상표법개관 박종태변리사 2

4일 1 3 : 0 0 ~ 1 5 : 0 0 상표법상주요거절이유, 대응방안(의견서및보정서작성요령) 〃 2

1 5 : 0 0 ~ 1 7 : 0 0 상표거절이유별의견서및보정서작성실습 〃 2

1 0 : 0 0 ~ 1 2 : 0 0 디자인보호법개관 안태현변리사 2

5일
1 3 : 0 0 ~ 1 5 : 0 0 디자인보호법상거절이유, 대응방안(의견서및보정서작성요령) 〃 2

1 5 : 0 0 ~ 1 6 : 3 0 디자인거절이유별의견서및보정서작성실습 〃 2

1 6 : 3 0 ~ 1 7 : 0 0 강의강평과설문조사 교육운영부 0.5

특허DB검색 SKILL UP
<특허향상코스>

•온·오프라인Blended Learning : 온라인( 2개선수학습) + 오프라인( 4일, 총2 4시간)

•오프라인교육일정: 2회

•1차: 2005년4월2 5일(월) ~ 4월2 8일(목) 

•2차: 2005년7월4일(월) ~ 7월7일(목) 

•오프라인교육일정: 

•오프라인교육기간: 4일(총2 4시간)

•오프라인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멀티미디어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1 8층)

•온라인선수학습: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특허정보검색기초”, “무료특허검색사이트”(일반인과정)

( w w w . i p a c a d e m y . n e t )

•수강료( 1인당) : 우리회회원사3 5 0 , 0 0 0원 •비회원사: 400,000원

“기업내특허정보관리자의필수과정”- 특허정보기본이해부터검색, 조사, 이의활용까지

교육목적
•특허정보의기초적이해를바탕으로효과적특허정보검색요령스킬업

교육대상
•기업및각급연구소, 기관의특허담당자(실무경력3년미만인자도가능), 특허법률사무요원등

교육인원 : 40명

교육형태 : 비합숙

수료기준 : 오프라인교육출석률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및평가는수료기준미포함)

교육혜택 : 교육중수행하는온라인평가의우수득점자에게포상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시간) 소요시간

0 9 : 3 0 ~ 1 0 : 0 0 과정안내및O/T (교육생상호인사, 일정소개)

1 0 : 0 0 ~ 1 3 : 0 0 산업재산권분류체계연구 3

- IPC 분류및UPC 분류

- 상표분류(NICE 분류) 및디자인보호법관련분류체계

1일
1 4 : 0 0 ~ 1 7 : 0 0 특허정보조사요령의기본적이해 3

- 최근특허정보동향과특징, 경향

- 기업R&D 의특허정보의역할, 중요성

- 특허정보조사목적과조사절차, 범위등

- 국내외특허정보조사활용되는DB 소개

- 효율적특허정보검색요령

2일 1 0 : 0 0 ~ 1 8 : 0 0 특허정보검색조사실습 7

3일
1 0 : 0 0 ~ 1 3 : 0 0 특허검색데이터베이스부가기능활용실습 3

1 4 : 0 0 ~ 1 8 : 0 0 특정특허문헌권리상황확인및분석실습 4

1 0 : 0 0 ~ 1 5 : 0 0 특허데이터베이스종합비교및분석실습 4

4일 (13:00~14:00 점심시간)

1 5 : 0 0 ~ 1 5 : 3 0 온라인평가후우수득점자포상& 설문조사

KIPA 게시판 KIPA 게시판

8 0 Invention & Patent March 2005 March 2005 Invention & Patent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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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특허관리지원팀김민국(Tel. 02-3459-2827, Fax. 02-3459-2759)

우리회지회안내

지 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 소 연 락 처
부산지회 이상천 김주병 부산시남구문현3동2 4 3번지문현회관1층 0 5 1 - 6 4 5 - 9 6 8 3

광주지회 박흥석 김일일
광주광역시광산구도천동6 2 1 - 1 5번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층2 0 5호
0 6 2 - 9 5 4 - 3 8 4 1

대전지회 이상복 박병영
대전시유성구구성동400 

0 4 2 - 8 6 4 - 4 3 0 7
한국과학기술원동문창업관2층

강원지회 박진서
최동호 강원도춘천시후평동1 9 8 - 2 5번지

0 3 3 - 2 5 8 - 6 5 8 0
(직원) 벤처비즈니스살롱1층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

지입니다. 다음과같이본지에귀사의 홍보를위한광고안내를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광고가격( 1개월기준)

월간「발명특허」광고게재 안내

광고게재면 규 격 가 격 비 고

표지4 칼라전면 9 0 0 , 0 0 0 부가세 별도

표지3 〃 7 0 0 , 0 0 0

표지2 〃 7 0 0 , 0 0 0

내지화보 〃 5 0 0 , 0 0 0

내지흑백 흑백전면 3 0 0 , 0 0 0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 기획·

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

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

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지식재산권관련논단, 발명칼럼, 판례등

● 원고제목: 관련분야별로자유로이선택

● 원고분량: 제한없음

● 모집시기: 수시

● 보내실곳: E - mail : eldaah7@hanmail.net

광고및원고모집문의: 한국발명진흥회특허관리지원팀TEL (02)3459-2827

원고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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